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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1. 硏究 必要性  背景

  ○ 행정규제의 장 실효성 부재

  ○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한 공무원의 집행의지 감소

  ○ 국민과 련업체의 편익  공익의 증

  ○ 일률 인 건강진단규정의 문제  악

  ○ 련업체의 불만  향후 개선방안 도출

  ○ 실성 있는 규제순응 리 책 마련

2. 硏究 目的

  ○ 규제 존재여부에 한 인지도, 규제내용에 한 이해도, 규제내

용의 명확성 등에 한 규제 인식도 조사

  ○ 규제의 필요성, 규제수 (내용)의 정성, 규제의 목 부합성 

등에 한 규제 인정도 조사

  ○ 규제 수율, 규제 수 감시가능여부, 벌칙부과의 정성 등에 

한 규제 수도 조사

  ○ 과학 인 규제순응제고 방안 마련과 정책수립 기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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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硏究 象  方法

□ 연구 상

  ○ 피규제집단(식품제조가공업, 식품 객업의 업주  종사자)

  ○ 집행공무원(식품 생담당 공무원)

  ○ 제3차집단(일반국민, 소비자)

□ 연구방법

  ○ 자료  문헌고찰

  ○ 련 문가 회의개최

  ○ 규제순응도 조사실시 [그림 1]에 조사개요 제시

〔그림 1〕 규제순응도 조사 개요

식품 양종사자 정기건강진단 규제순응도 조사

조사 상 피규제 집단 집행 공무원 제3차 집단

․업주‧종사원 ․담당 공무원 ․일반국민

․식품 객업 ․식품 생담당 ․소비자

․식품제조가공업

조사규모 368명 100명 412명

표본추출 유의 추출법 유의 추출법 층화추출법

조사방법 화조사

조사항목 규제인식도 규제인정도 규제 수도

․인지도 ․필요성 ․ 수율

․이해도 ․수 성 ․집행력

․명확성 ․목 부합성 ․벌칙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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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방법

  ○ 표본선정: 층화추출법  유의 추출법 사용

  ○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통계 package를 

이용한 단순빈도  특성분석

4. 根據 法令  

□ 행정규제

  ○ 행정규제는 행정기 (행정규제의 주체)이 국민(행정규제의 객체)

에 해 특정 행정목 을 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

여(행정규제의 내용)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행정규제의 형

식)된 사항이다. 즉, 행정규제의 주체‧객체‧내용‧형식에 모두 해

당할 때 행정규제로 단함.

□ 식품 생법

  ○ 식품 생법 제26조 (건강진단)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26조 (건강진단) 

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업자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

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그 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등과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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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생법 제78조 (과태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78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8.12.31, 1995.12.29, 2000.1.12, 2002.8.26> 

  1. 제3조, 제26조제1항  제3항(제69조에서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제27조제1항  제5항(제69조에서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반한 자 

  ○ 식품 생법 시행규칙 제34조 (건강진단 상자)의 내용은 아래

와 같음.

제34조 (건강진단 상자)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식

품 는 식품첨가물(화학  합성품 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장, 운반 는 매하는데 

직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업자 는 종업원  완 포장 

된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는 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5.8.31, 1996.12.20, 2003.8.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

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건강진단 규제를 반할 경우의 과태료액 부과 근거조항의 연   

     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음.

〈표 1〉 과태료 련 조항 개정변경 황

구분 반사항 과태료액

1994년 12월 31일 제정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10만원

1996년 10월 14일 개정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업자(종업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업자
(종업원을 두는 경우를 말한다)

30만원

10만원

1999년 11월 13일 개정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업자
나.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20만원
10만원

2003년 4월 22일 개정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업자 는 집단

식소의 설치 운 자
나.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20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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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規制 應度 調査 結果

□ 총평

○ 체 으로 규제 인식도, 인정도, 수도가 모두 높게 조사되어  

수 의 규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단됨. 다만 실제 규제 수도

의 진 여부에 한 심층 조사와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식품 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실시 규제에 한 피규제집단의 인지

도는 83.7%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제3차집단인 일반국민들의 인지도는 

38.8%로 매우 조한 것으로 조사됨.

○ 규제를 반할 경우의 과태료부과 규정에 해서는 피규제집단의 인

지도는 58.4%로 집행공무원의 98.0%에 비해 인지도가 매우 조한 

것으로 나타남.

○ 정기건강진단실시 규제 수율은 피규제집단의 경험상으로 볼 때 

97.8%가 규제를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피규제집단의 규

제 수율을 공무원은 83.0%, 일반국민들은 45.5%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규제 수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피규제집단의 92.8%, 집행공무원의 91.0% 그리고 제3차집단의 95.7%

가 규제자체의 필요성에 찬성을 하 으며 실질 인 정기건강진단의 

기간  검사항목 등에 한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일부 상

자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 식품안 리상의 해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기 한 규제목 의 부

합성에 하여 피규제집단의 80.0%, 집행공무원의 81.0%, 일반국민의 

76.3%가 부합한다고 응답하 고, 미 수시 벌칙규정에 해서는 

재 벌칙규정이 당하다는 의견이 피규제집단의 58.4%, 집행공무원

의 56.0%로 나타나 식품 양종사자 정기건강검진실시 규제는 행 

로 유지됨이 바람직하다고 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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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항목별 평가

  가. 규제인식도

  규제인지도에 한 조사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음.

〈표 2〉 규제 인식도 조사 결과

(단 : %)

구분 응답내용
피규제집단

(N=368)

집행공무원

(N=100)

제3차 집단

(N=412)

인지도

(의무규정)

‧인지

‧비인지

83.7

16.3
-

38.8

61.2

인지도

(처벌규정)

‧인지

‧비인지

58.4

41.6

98.0

2.0

32.5

67.5

이해도※

‧구체 인 내용까지

 잘 알고있음

‧구체 으로 모르지만

 략 으로 알고있음

‧말만 들어본 정도

 19.8┐80.5

       
 60.7┘

 19.5

 79.0┐100.0

     
 21.0┘

     -

  3.8 ┐41.3

      
 37.5 ┘

 58.8

내용

명확성

‧매우 명확

‧ 체로 명확한 편

‧별로 명확하지않은 편

‧  명확하지않음

  15.0┐82.3

  67.3┘

  17.0┐17.7

   0.7┘

  30.0 ┐81.0

  51.0 ┘

  19.0   19.0

    - 

    - 

○ 식품 양종사자가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피규제 집단의 83.7%, 제3차 집단의 38.8%

로 조사되어, 제3차 집단의 규제인지도가 피규제 집단에 비해 

히 낮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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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집단의 규제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상규제가 식품 련 업

주  종사자를 상으로 하고 있고  국민  심사라기보다는 

련 상자에만 한정된 사안이기 때문인 것으로 단되고 일반 소

비자들이 규제인지도가 반드시 높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단됨.

○ 식품 양종사자가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반할 경

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피규

제집단 58.4%, 제3차집단 32.5%로 조사되어, 피규제집단의 경우에 

규제자체의 인지도에 비해 규제 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규정

의 인지도가 더 낮게 조사되었음.

○ 피규제집단의 규제 반에 한 과태료부과 규정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실제로 련 상자들이 규제 반으로 인한 과태료납부경

험이 없어 규정을 모르는 것으로 단되며 이에 한 업주, 종사

자들의 인식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규제에 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에게 규제내용의 이해도를 질

문한 결과, ‘구체 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피규제집단이 

19.8%, 제3차집단이 3.8%로 조사되어 높은 규제인지도에 비해 이

해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 실제로 규제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응

답자는 매우 음을 알 수 있었음.

○ 식품 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실시 규제의 명확성에 해서는 피

규제집단의 82.3%가 ‘명확하다’고 응답하 고 집행공무원 역시 

81.0%가 ‘명확하다’고 응답해 규제의 명확성이 조사 상집단에서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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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규제인정도

  규제 인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있음.

〈표 3〉 규제 인정도 조사 결과

(단 : %)

구분 응답내용
피규제집단

(N=368)

집행공무원

(N=100)

제3차 집단

(N=412)

필요성

‧반드시 필요

‧어느 정도는 필요한 편

‧별로 필요하지 않은 편

‧  필요하지 않음

58.1 ┐92.8

34.7 ┘

 5.8 ┐ 7.2

 1.3 ┘

59.0 ┐91.0

32.0 ┘

 8.0 ┐ 9.0

 1.0 ┘

66.3 ┐95.7

29.4 ┘

 3.8 ┐ 4.3

 0.6 ┘

수  

내용 성

‧매우 

‧ 체로 한 편

‧별로 하지 않은 편

‧  하지 않음

12.7 ┐80.0

67.3 ┘

18.6 ┐20.0

 1.3 ┘

22.0 ┐78.0

56.0 ┘

22.0   

 -

20.0 ┐79.4

59.4 ┘

18.8 ┐20.6

 1.9 ┘

목 부합성

 효과

‧매우 도움

‧어느 정도 도움

‧그다지 도움되지 않음

‧  도움되지 않음

24.8 ┐80.0

55.2 ┘

18.3 ┐20.0

 1.6 ┘

29.0 ┐81.0

52.0 ┘

16.0 ┐19.0

 3.0 ┘

16.3 ┐76.3

60.0 ┘

21.9 ┐23.7

 1.9 ┘

주: 이해도 이하 문항은 규제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질문했으며(피규제집단: 

N=308, 제3차집단: N=160), 무응답자는 제외함.

○ 식품 양종사자에 하여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규제의 

필요성에 해서는 피규제집단(92.8%), 집행공무원(91.0%), 제3차

집단(95.7%) 모두에서 높이 평가되었는데 규제 규정의 필요성에 

한 집행공무원들의 평가가 피규제집단과 제3차집단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규제의 실  부합성에 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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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제를 실 으로 수하기

에 수 이 하다는 응답은 피규제집단이 80.0%, 집행공무원이 

78.0%, 제3차집단이 79.4%로 나타났고, 이처럼 규제규정의 성

에 한 제3차집단의 평가가 피규제집단이나 집행공무원보다 조  

높게 나타난 것은 업소 이용자로서 식품안 에 한 의식 수  향

상과 요구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여겨짐.

○ 식품 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규정이 ‘업주  종사자의 생 

 건강 리를 통한 식품안 확보’를 목 으로 하는데 얼마나 도

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피규제집단의 80.0%, 집

행공무원의 81.0%, 제3차집단의 76.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

여 정기건강진단실시 규정이 식품안 확보의 목 에 부합하는 것

으로 모든 조사 상집단에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다. 규제 수도

  규제 수도에 한 조사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음.

○ 피규제집단의 정기건강진단 실시 수율을 알아본 결과, 체 응

답자의 97.8%가 실제 규제를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하 으나 실

제 피규제집단의 규제 수도의 진 를 알아보는 심층 조사가 추

가로 필요함.

○ 집행공무원과 제3차집단인 일반국민에게 피규제집단(업주  종사

자)이 정기건강진단 실시의무 규정이 얼마나 잘 지키고 있다고 생

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집행공무원의 83.0%가 ‘잘 지켜지고 있

다’(매우+ 체로)라고 응답한 반면에 제3차집단은 45.5%만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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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지고 있다’라고 응답해 제3차집단은 피규제집단 규제 수율을 

상당히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집행공

무원과 제3차집단간의 규제 수율 차이는 식품 정책에 한 국민

들의 불신감에 기인한 것으로 단됨.

〈표 4〉 규제 수도 조사결과

(단 : %)

구분 응답내용
피규제집단

(N=368)

집행공무원
(N=100)

제3차 집단
(N=412)

행정규제

수율

‧매우 잘 지켜짐
‧ 체로 잘 지켜짐

‧별로 잘지켜지지않는편

‧  지켜지지 않음

 85.1 ┐97.8

 12.7 ┘

  1.9 ┐ 2.2

  0.3 ┘

 13.0 ┐83.0

 70.0 ┘
 17.0 
   - 

  5.6┐45.5

 39.9┘

 51.7┐54.5

  2.8┘

미 수
2)

이유
-

‧바빠서
        (33.3)
‧장기근속직원
 불필요(정규직)
        (33.3)

‧입사 기미검진

        (16.7)
‧유사 복검진
 실시
    (16.7)

‧장기근속직원
 불필요(정규직)
        (29.4)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29.4)
‧단속인력부족
의 악용

         (11.8)
‧검진기
 이동불편

 (농 등)

 (11.8)
‧기타
        (17.7)

수
감시가능

여부

‧ 재 집행력 가능

‧ 재 집행력 정도 당

‧ 재 집행력 불가능

-
16.0
46.0
38.0

-

벌칙
부과의

성

‧강화
‧ 재수
‧완화

19.2
58.4
22.4

21.0
56.0
23.0

  -

주: 수율은 피규제집단의 경우 실제경험 기 이며, 집행공무원  제3차집단의 경우

는 주  단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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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가 수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해서는 피규제집단은 ‘바빠

서’(33.3%)와 ‘장기근속직원의 정기검진은 불필요(33.3%)하다는 응

답이 가장 많았으며 집행공무원의 경우는 ‘ 상자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3.3%)와 ‘장기근속직원의 정기검진은 불필

요’(33.3%)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 미 수 사유로는 피규제집단의 경우 매년 정기 인 건강진단이 시

간 으로 불편하고 바빠서 지키지 못한다고 응답하 으며, 장기 

근속직원의 경우 자체 인 건강검진( 복검진)을 받고 있어 정기

검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한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반 으로 규제자체의 필요성과 목 에 모든 조사 상집단이 찬

성하고 있으므로 규제자체 순응도 향상보다는 효율 인 규제집행

을 한 탄력 인(정기검사기간  검사항목 등 조정) 규제집행의 

안마련이 필요함.

○ 식품 양종사자들의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제에 한 단속이 ‘ 재

의 집행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공무원은 16.0%에 머물 으며, 

‘ 재의 집행력으로는 도 히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38.0%에 달해 

집행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식품 생분야 감시

반에 한 공통 인 문제 으로 평가됨.   

○ 재 규제 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하여 ‘  수 이면 당하

다’가 피규제집단의 58.4%, 집행공무원의 56.0%가 응답하 으며,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 모두 ‘완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강화

해야 한다’라는 의견보다는 미미한 정도로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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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식품 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실시규제를 반할 경우 부

과되는 과태료는 반내용에 따라 업주는 최  50만원, 종사자는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6. 規制 應度 提高 方案

○ 식품 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실시에 한 규제에 해서 피규

제집단과 집행공무원 그리고 제3차 집단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수 의 규제 존치가 필요함.

○ 다만 이상의 규제를 장 용함에 있어 가장 합리 일 수 있도록 

효율 인 집행‧ 리를 한 탄력 인 규제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됨. 즉, 2002년 7월부터 실시하는 PL법(제조물책임법) 등

에 극 인 자체 응 방안으로 련 업체도 식품안  리시스

템 강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모든 업종의 일률 인 

정기건강진단실시 규제 용보다는 업종별 는 업무별, 장종사

범  등을 구분하여 검사기간이나 검사항목 등의 재조정 방안 등

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第 1章 序 論

第 1節 硏究 必要性  背景

  지난 국민의 정권부터 본격화된 규제개  즉, 규제완화 정책의 추

진으로 기존 행정규제의 폐지  완화 등 많은 규제개  정책의 성과

를 거둔 한편 련 집행공무원의 의지부족, 이해 련 집단의 반발 등

으로 규제개 의 실효성은 크게 못미친다는 비 이 제기되어 왔다.

  국민 편익  공익 증 라는 규제개  정책의 목 을 달성하려면 

일반국민  업체 그리고 집행공무원 모두가 규제내용을 명확히 이해

하고 수할 수 있는 다각 인 규제순응 리 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규제순응 리 책의 일환으로 부처별 상규제를 선정하여 규

제개 원회에서는 규제순응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1) 

  2003년 보건복지부 식품 련분야의 규제순응도 조사는 상은 두가

로 규제개 원회에서 자체 으로 실시한 『단란주 의 시설기  

수 규제순응도 조사』와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식품 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제순응도 조사』이다. 

  식품 양종사자의 정기검강검진실시는 정기건강검진을 통하여 식

품분야 련 업체  종사자들의 건강을 확보하고 이로써 식품의 안

성을 확보한다는 목 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식품 생법 제26조 제1

항에 규정되어있다. 

  련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업자  그 종업원은 

1) 규제개 원회, 『규제순응도 조사  활용지침』,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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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동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업에 종

사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제2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반한 자에 하

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그 부과 액은 동법 시

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에 자세하게 명시되었다.

  이상과 같이 식품 업의 종사자  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있으나 규제에 한 이해부

족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고 규제자체에 한 인식도

도 낮은 것으로 단되어 해당 규제에 한 규제 순응도를 조사하여 

규제순응 리 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즉, 식품 련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한 해당규제가 시의

으로 실효성  타당성 그리고 실성이 있는지 아니면 실제 장애요

인으로 작용하여 련산업 육성  국가경쟁력의 방해요인이 되고 있

는지를 련업체의 업주‧종사자, 집행공무원  일반국민들을 상으

로 의견 조사를 통하여 악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장에는 연구 배경, 연구방

법  선행연구를 고찰하 고, 제2장에서는 규제순응에 한 이론  

고찰을 하 으며, 제3장에서는 규제순응도 조사 련 근거법령과 련

황 등을 정리하 다. 제4장에서는 식품 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규제 규제순응도 조사결과를 분석하 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규제순응도 조사결과에 한 총평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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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節 硏究 目的

  이 조사연구의 목 은 행정규제 인지도  수율, 그리고 규제

의 효과성 등 반 인 규제순응도를 과학 인 방법으로 악하

여 행정규제의 품질제고를 도모하고, 향후 보건복지부가 행정규

제 개 ‧개선 련 정책방향을 합리 으로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 자료를 악하기 하여 실시되었다.

  세부 인 연구목 은 아래와 같다.

 첫째, 규제 존재여부에 한 인지도, 규제내용에 한 이해도, 규제

내용의 명확성 등에 한 규제 인식도 조사

 둘째, 규제의 필요성, 규제수 (내용)의 정성, 규제의 목 부합성 

등에 한 규제 인정도 조사

 세째, 규제 수율, 규제 수 감시가능여부, 벌칙부과의 정성 등

에 한 규제 수도 조사

〔그림 1-1〕 분석 틀

피규제 집단 집행 공무원 제3차 집단

식품 객업‧제조가공업 식품 생담당 공무원 일반국민

⇩

행정규제 인식도‧인정도‧ 수도  규제의 효과성 등 제반사항 악

⇩

행정규제 품질개선을 한 기 자료 제공

규제순응도 낮은 규제는 개선 는 합리화 방안 모색

⇩

국민 식생활 안 의 질 제고  련업체 규제순응 리 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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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節 硏究 象  方法

  규제순응도 조사 개요가 [그림 1-2]에 제시되어있다.

〔그림 1-2〕 규제순응도 조사 개요

식품 양종사자 정기건강진단 규제순응도 조사

조사 상 피규제 집단 집행 공무원 제3차 집단

․업주‧종사원 ․담당 공무원 ․일반국민

․식품 객업 ․식품 생담당 ․소비자

․식품제조가공업

조사규모 368명 100명 412명

표본추출 유의할당추출 유의할당추출 층화추출

조사방법 화조사

조사항목 규제인식도 규제인정도 규제 수도

․인지도 ․필요성 ․ 수율

․이해도 ․수  성 ․집행력

․명확성 ․목  부합성 ․벌칙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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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調査 象

  식품 생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고 

있는 업자  그 종사원(피규제집단), 련 공무원(집행공무원) 그리

고 일반국민(제3차집단)이 조사 상이다. 즉, 피규제집단은 식품 객업

소(휴게음식 , 일반음식 , 단란주 , 유흥주 )와 식품제조가공업소

이며2), 집행공무원은 장에서 련 식품 업소를 담당하는 식품 생

담당 공무원이며, 마지막으로 제3차 집단은 일반국민인 소비자를 

상으로 하 다. 

  일반국민은 층화추출법에 의하여 상을 선정하 으며 피규제집단 

 집행공무원은 유의 추출법에 의하여 상을 선정하 다.

〈표 1-1〉 조사 상 선정

구분 내용

모집단 해당규제 련자(업체 종사자  업주, 공무원)  일반국민

표본크기 880명(유효표본)

표본구성

피규제집단( 련업주  종사원): 368명

집행공무원( 련공무원): 100명

제3차집단(일반국민, 소비자): 412명

표분추출법
일반국민-층화추출법

피규제집단(종사자‧업주)  공무원-유의할당추출법

조사방법 화조사

조사시기 2003년 9월 22일～2003년 9월 27일(6일간)

  

2) 식품 생법 시행령, 제7조 업의 종류 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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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硏究 內容  方法

가. 연구 내용

  1) 규제인식도

  규제인식도 조사에서는 식품 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제

에 한 규제의 인지도와 이해도 그리고 명확성을 조사‧분석하 다.

  즉, 인지도는 정기건강진단실시 규제자체 인지도와 이 규제를 반

시 받게되는 행정처벌조항에 한 인지도 등 2항목을 조사하 다. 

  2) 규제인정도

  규제인정도 조사에서는 식품 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제

에 한 규제의 필요성과 수 의 성 그리고 목  부합성을 조사‧

분석하 다.

  즉, 필요성은 정기건강진단실시규제가 실제 장에서 필요성이 있

는지,  규제의 수 이 정한지, 그리고 규제 자체의 목 을 달성하

는데 규제자체가 부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 다.

  3) 규제 수도

  규제 수도 조사에서는 식품 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제

에 한 규제 수율과 집행력 그리고 벌칙의 성을 조사‧분석하

다. 즉, 규제 수율은 피규제집단에게는 실제 경험상의 수율을 조

사하 고 집행공무원  일반국민들을 상으로는 피규제집단의 규제

수율을 추정토록 하 다. 규제집행력에 한 질문은 피규제집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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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무원을 상으로만 조사하 으며, 한 규제 반시 행정처벌규

정에 한 벌칙의 성도 일반국민은 제외하 다.

나. 연구 방법

  1) 자료  문헌고찰

  행정규제의 정의와 규제 리에 한 일반  운 황  식품 양

종사자의 건강진단실시 규제에 한 근거법령 등을 고찰‧ 악하고 

련 규제제도를 개선하기 하여 규제개 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

약품안 청, 행정자치부 등의 홈페이지에서 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

으며, 식품 련 업체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 다. 즉, 식품 양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실시 규제에 한 정책 황  정책  시사 을

도출하기 하여 련자료‧문헌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수집, 분석

하 다.

  2) 련 문가 회의개최

  식품 객업  제조가공업소의 련 표자, 일선 식품 생 담당공

무원, 집행공무원, 문가 그리고 해당 연구진과의 Brain-Strorming을 

통하여 련규제 황과 규제순응도 제고방안 그리고 향후 정책  개

선방안에 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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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사 실시

  식품 양 련 업소(식품 객업소, 제조가공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업무  종사자, 일선에서 식품 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그

리고 일반국민들을 상으로 규제순응도에 한 화조사를 실시하

다. 화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조사 에 의해 2003년 9월 

22일～27일까지 6일간 실시하 다.

  3. 分析 方法

  식품 양종사자(업주  종사자)와 집행공무원 그리고 일반국민을  

상으로 일반  황을 비롯하여 규제인식도‧규제인정도‧규제 수도

에 하여 조사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일반 인 특성  빈도를 

백분율로 분석하 다.

〔그림 1-3〕 산처리 과정

  

  Editing: 기록상의 오류  락 검증

⇩

 Coding/Punching:  설문내용의 부호화  자료입력

⇩

  Data Cleaning: 입력자료의 오류 검색



第 2章 規制 應에 한 理論的 察

第 1節 規制 應3)

  1. 規制 應의 擡頭 背景  槪念

가. 규제개 의 3단계

  일반 으로 규제개 (regulatory reform)은 3단계로 구분된다4). 첫째

는 정부의 각종 규제에 따른 국민이나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한 

규제완화(deregulation) 단계로서, 이는 차와 구비서류의 간소화, 규제

순응비용의 감소  규제폐지를 통한 규제총량의 감소 등을 그 특징

으로 하고 있다. 과거 부분의 국가들은 경제성장정책의 추진과 아

울러 다양한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응하기 해 각종 정부규제를 

양산하 다. 그러나 과다한 정부규제는 엄청난 규제비용의 발생, 산업

구조의 왜곡, 행정부조리 등과 같은 여러 문제 들을 래하 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해 서구국가들을 심으로 1980년  이후 

규제완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의 신자유주의  흐름속에서 

작은 정부를 구 하는 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하 다. 같은 맥

락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두환 정부에서 처음으로 규제완화에 

한 정책  노력이 나타났다. 즉, 민 합동으로 구성된 ‘성장발

3) 한국정책학회, 『규제순응(Regulatory Compliance)에 한 체계  근에 

한 연구』, 2001. 재구성

4) OECD의 권고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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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인개선 원회’의 운 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주요 정책과제와 

부처 단 의 자율과제에 한 규제완화를 추진하 던 것이다.

  규제개 의 두 번째 단계는 규제품질 리(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어느 정도 규제의 총량  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규제품질 리 단계에서는 개별규제의 질  리에 을 두게 된

다. 이는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속 으로 개별 규제수단의 

정성  효율성에 한 평가와 개선이 요구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규제  수단에 의존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규제개 의 심은 규제의 존재에 한 정당

성 여부에서 정책목표의 효율  달성을 한 보다 유연하고 단순한 

규제수단과 나아가서는 비규제  수단의 모색과 도입으로 옮겨지게 

된다. 즉, 고비용 효율의 구조에서 벗어나 효과 이고 규제순응비용

이 은 규제수단이나 조세, 보조  등과 같은 비규제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신설 는 강화되는 규제에 한 

규제 향평가나 규제기획제도 등을 통한 규제품질의 리에도 심을 

가지게 된다.

  규제개 의 세 번째 단계는 규제 리(regulatory management)이다. 이

는 규제개 이 과거처럼 규제의 총량이나 개별 규제의 질 문제에만 

국한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다 요한 

것은 과연 반 인 규제체제가 원래 의도한 사회경제  목표를 달성

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며, 이것이 규제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기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 리단계에서는 성과지향 인 규제체제를 설계‧구축하

는 데 최우선 인 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성과 평가

의 핵심 인 요소로서 규제순응(regulatory compliance) 개념이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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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제 정부와 규제자들은 규제체제가 실질 인 규제목표의 

달성에 있어 가장 은 비용으로 순응을 극 화하고 있는지를 항상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나. 규제순응의 개념  정의

  규제순응이란 개념은 앞에서 언 되었듯이 규제정책의 효과 인 목

표달성을 해 어떻게 정책집행과정에 있어서 가장 효율 으로 순응

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일반 으

로 순응이란 정책에 있어서 상집단이 정책 는 법규가 요구하는 

기 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규제순응을 규제정책에 있어서 정책 상집단

과 정책집행 료가 실질  정책목표의 달성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다 구체 으로 정의해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규제순응

의 명확한 개념화를 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한 고

려가 필요하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순응에 있어서의 주체 문제이다. 효과 인 정책집행을 

한 순응의 주체는 크게 정책 상집단과 정책집행 료로 구분된다. 즉, 

피규제자가 규제정책이 요구하는 기 에 순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

책을 집행하는 료들 역시 규제내용이나 수단을 성실히 실천에 옮길 

때 정책목표의 달성은 가능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

서는 순응의 문제를 주로 정책 상집단에 한정시키는 경향을 보여왔

다. 정책집행자가 정책에 불응할 경우 정책의 왜곡이나 미집행

(non-implementation) 등과 같은 여러 부작용을 래한다는 에서 규

제순응의 범 에 이를 포함시킬 실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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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순응 상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 규제 상은 법규에 한 

순응(rule compliance)과 규제의 실체  목 에 한 순응(substantive 

compliance)으로 구분될 수 있다5). 자는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구체

 요구에 한 피규제집단의 동조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실체  순

응은 보다 범 한 개념으로서 피규제집단의 행태가 규제의 실체  

목 을 달성하는 정도, 를 들면 환경의 정화나 직장내 사고의 축소 

등과 연 된다. 따라서 법규순응이 산출(output)의 개념이라면 실체순

응은 성과(outcome)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양자는 인과 계를 이루

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실체순응은 법규순응 이외에도 다양한 요

인들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다. 를 들면, 기업체가 환경의 법  

규제에 충실했다 하더라도 만약 사용된 기술에 문제가 있다면 환경개

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 으로 

규제순응을 실체순응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근하고자 한다. 그 이유

는 최근의 규제순응이란 개념이 성과지향  규제체제의 구축과 연계

되어 두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순응 확보를 해선 단순한 

집행과정에서의 법규에 한 순응뿐만 아니라 규제의 내용이나 수단

선택의 문제도 동시에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5) OECD 권고사항 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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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規制 應의 一般的 模型

〔그림 2-1〕 규제순응의 일반  모형

정 책 환 경

집행능력

정책구상

상집단의 

행태

규제순응

가. 정책환경

  규제의 순응 확보를 해선 정책에 한 극  지지와 참여를 가

져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먼  정치권의 심과 지지가 

요구되며, 한 언론,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을 포함하는 사회  여건

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 정책구상

  정책구상(policy design)은 크게 규제내용과 규제수단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규제정책의 내용이 어느 정도 실성

과 바람직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한 정책수단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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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느냐에 따라 규제순응은 많은 향을 받는다. 한 규제정책결정과

정의 민주성과 투명성도 규제순응을 결정하는 의미 있는 요인이 된

다. 아울러 규제다원주의의 입장에서 제3자의 활동을 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제3자로서는 문가, 시민단체 등의 활동을 규

제순응에 향을 미치는 지표로 삼을 수 있다. 이들의 활동은 피규제

자의 규제순응을 지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규제순응 여부

를 감시하기도 한다.

다. 정책집행능력

  규제정책의 집행과 련하여 집행 료의 규제내용 인지, 집행 료

의 헌신도(commitment), 정부간 계 등을 규제순응에 향을 미치는 

세부  변수로서 고려해 볼 수 있다. 규제를 일선기 에서 집행하는 

료의 인식과 행태는 규제순응에 요한 향을 미친다. 한 정부

간 계, 즉 앙정부와 역자치단체간 그리고 역자치단체와 기

자치단체간의 계도 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

우 집행기 의 인력이나 산, 정보, 지식 등과 같은 집행자원의 문

제, 그리고 집행 정도에 한 지속 이고 정기 인 모니터링  그 

결과의 환류도 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 규제 상집단의 인식  행태

  규제 상집단과 련하여 피규제자의 인식과 행태, 규제내용 인지, 

규제에 순응할 수 있는 능력, 보상체계, 자율규제 등을 규제순응에 

향을 미치는 세부 인 변수로 생각할 수 있다. 규제의 효과는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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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피규제자가 규제에 순응할 때 달성될 수 있다는 에서 그들의 

인식  행태는 규제순응 확보를 한 체계  모형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변수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 정비된 규제의 내용이 얼

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국민에게 달되느냐 하는 것도 

규제순응을 확보하는 데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3. 規制 應의 決定要因

  규제순응의 개별  결정요인들을 좀더 구체 으로 설명하면 <표 

2-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가. 정책환경 련 변수

  정책환경  측면에서 규제순응과 련된 요인들은 크게 정치사회

인 것과 경제 인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정치‧사회  변수로

는 정부신뢰도와 국민의 법의식을 들 수 있다. 먼  사회의 정부에 

한 신뢰성, 특히 규제정책기 에 한 믿음이 떨어질 경우 정책

상집단은 정책목표의 정당성에 계없이 정부규제에 반감을 드러내고 

심리  거부감을 가지게 된다. 정부에 한 불신은 규제의 순기능이

나 필요성은 배제된 채 그 순수성을 의심받게 만들게 하는 것이다. 

한 법 수에 한 사회  인식이나 행도 규제순응에 큰 향을 

미치는데, 우리의 사회문화가 법치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에

서 특히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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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규제순응의 결정요인

구분 주요요인 세부내용

정책환경
정치사회  여건 정부신뢰도, 국민의 법의식

경제  여건 정부, 기업  개인의 경제  상황

정책구상

정책결정과정 민주성, 투명성

정책내용 소망성, 합리성, 실 가능성

정책수단 규제수단의 혼합 , 순차  선택

조체제 시민단체, 문가집단

정책결정자 순응의 요성에 한 이해와 인식

집행능력

집행자원 산, 인력규모, 료의 자질

집행구조 앙부처간, 앙  지방정부간, 지방정부간

정책이해도 정책인지, 련정보

감독/환류 모니터링, 결과 환류

상집단

순응능력 인력, 시설, 자 , 기술

순응의지 정책목표에 한 지지, 규제에 한 거부감 

정책이해도 정책내용의 이해 정도 

  를 들어, 교통법규의 불응에 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소한 것

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규제정책이나 법령을 수해야 한

다는 책임의식과 직 인 련이 있을 것이다. Anderson(1984: 104)은 

이를 선택  불복종(selective disobedience)이라고 표 하 는데, 특정 

정책에 불응하는 것이 법  는 비윤리 인 행 가 될지라도 강

도, 도와 같은 범죄행 는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심

리  구속감을 덜 받는 데에 기인함을 의미한다.

  둘째, 경제  상황은 우선 피규제자의 순응능력의 측면에서 요성

을 띤다. 많은 연구들이 지 하듯이, 경기침체시에는 기업들이 산업안

이나 보건의 규제를 따르는 데 한계를 지닌다(OECD, 1999:7).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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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도 경제 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규제비용을 감당하는 데 거부

감을 보일 것이다. 정부 한 재정긴축이 요구되는 시기임으로 규제

정책수행에 필요한 한 자원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나. 정책구상 련 변수

  정책구상(policy design)단계는 규제순응 확보에 있어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한다. 정책결정과 집행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며, 정책

결정의 내용이나 과정에 따라 집행상의 불응을 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련하여 정책결정과정, 정책내용, 정책수단, 력체제 

 정책결정자의 인식으로 구성된 다섯 가지 개별변수에 해 살펴보

고자 한다.

  첫째, 정책결정과정이 민주 이고 투명하여야 한다. 규제정책은 상

반되는 이해 계집단의 정치 경제  이해를 조정하여 일정한 방향으

로 사회경제  질서를 창출‧유지하는 정부의 노력을 의미한다(최병선, 

1991: 39). 즉, 다양한 이해 계가 상호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과정은 다양한 집단의 참여가 보장되고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

다.6) 이럴 경우에만 집행과정에서 규제 련자들의 순응을 제고하기가 

용이해질 것이다.

  둘째, 정책내용(policy content)은 정책형성과정의 산물로서, 정책집행

의 방향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책평가의 기 이 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Hargrove, 1983). 규제순응에 향을 미치는 정책내용에는 

6) 신희권(199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공무원과 지역상공인 모두가 지방

정부의 경제  규제를 개선하기 해서는 규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

여시키고, 상호 의해 나가는 것이 요하다고 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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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네 가지의 포함될 수 있다. 먼  정책내용 자체가 사회  규범

이나 통념으로 볼 때 바람직해야 한다. 이러한 소망성(desirability)은 

일반국민이나 규제 상집단으로부터 정부에 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시 불필요한 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정책내용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는 집행과정에 있어서 

참여자들간에 정책목표  수단을 둘러싼 혼선을 방지하는 동시에 객

이고 공정한 정책수행을 가능  한다. 이럴 경우에만 규제 상집

단뿐만 아니라 집행 료들로부터도 지지와 조, 나아가 순응을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정책내용의 일 성도 요하다. 정책내용이 련 

정책과도 유사한 방향성을 띠어야 하는 동시에 시간 으로도 모순이 

없어야만 순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실 가능성이란 정

책내용이 실  여건과 일치하는 정도를 뜻하며, 만약 양자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면 집행상의 어려움, 특히 형식주의를 래하기 쉬울 

것이다. 여기에는 기술 , 정치  측면뿐만 아니라 규제 장에서의 순

응용이성까지도 포함된다.

  정책내용과 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소  불량규제에 한 많은 

비 이 제기되어 왔다. 불량규제란 피규제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기 의 이해 계가 시되는 행정편의주의  규제, 민간부문

의 의식과 능력을 불신하는 과도한 권 주의  규제, 비 실 이어서 

지키기는 어려우나 편법과 탈법을 유도하는 규제, 규제상호간에 모순

과 불일치가 나타나는 규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규제연구회, 

1998). 이는 규제의 사회  비용이 큰 반면 피규제자에게 심리  부담

을 주고 불법과 비리를 조장함으로써 규제순응을 하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정부에 한 불신을 래한다는 에서 요성이 있다. 따

라서 이러한 불량규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기존의 불량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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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히 철폐할 수 있는 규제결정상의 진지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한 규제수단의 선택은 규제순응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결정 인 치를 차지한다. 외국의 이론이나 경험에서 살펴봤듯이, 정

부규제에서 차 민간과의 공동규제 내지는 민간의 자율규제를 강조

하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다. 특히 하나의 규제수단만을 선택한다는 

기존의 단선  시각에서 벗어나 순차 으로 복수의 수단들을 활용하

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어떠한 규제수단을 택하느냐 하는 것이 명령

지시 이 아닌 자발  규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요한 

부분인 것이다.

  넷째, 민간과의 조체계를 정책구상단계에서 미리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규제다원주의의 에서 피규제자의 

순응을 설득하고 자극할 수 있는 시민단체 는 련 문단체와의 네

트워크 형성은 특별한 요성을 띤다. 한 이는 규제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도 요한 단기 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제순응에 한 규제정책결정자의 인식  행태도 

요한 변수로 지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결정자들은 

일단 규제를 만들면 상집단이 당연히 순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식의 하향 (top-down) 시각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규제순응 확

보의 에서 피규제자의 어려움이나 개별  상황을 고려하려는 의

지가 낮은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규제정책의 목표달성은 규제순응

이 제될 때 확보된다는 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다. 지 까지

의 규제개 은 규제정책의 합리  결정에 주로 을 맞추었기 때문

에 이들이 집행과정에서의 순응 여부에 해서는 무 심한 것으로 보

여진다. 따라서 규제순응에 한 규제결정자들의 인식과 심이 제고

되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결정과정에서 규제순응 문제를 사 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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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한 규제순응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 정책집행능력 련 변수

  정책집행기 이 무능한 경우에는 규제기 은 정책 상집단으로부터

의 순응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첫째는 집행자원의 성이다. 만

약 집행기 이 충분한 산이나 유능한 인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규제의 순응 여부를 감시하고, 불응에 해 히 처하기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감시가 시기나 상의 측면에서 편 성을 

띠어 불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집행자원의 문제는 특히 규

제기 의 공익  기능에 한 정치사회  인식이 낮고, 그 결과 정책

 우선순 가 떨어질 때 심각하게 나타난다(최병선, 1991:40).

  집행 료의 자질과 련하여서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만연된 그들

의 부정 는 비리 행태를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료의 비리

는 규제결정단계에서 정책내용의 실  용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그

들의 재량권 축소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규제정책의 비 실성 

는 형식성이 료들의 재량  단의 폭을 확 시킴으로써 그들의 지

추구행 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조리에 타성이 젖은 규

제집행 료들 자신의 개인  행태가 바 지 않는 한 그들의 규제순응

은 물론 피규제자의 순응도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집행기 간의 계도 정책순응에 의미 있는 향을 미친다. 

규제개 추진기 간의 한 역할 분담  조정, 규제결정기 과 추

진기 간의 업무공조(특히 앙부처와 지방정부간 계) 등이 원만하

게 이루어질 때 집행체계의 업무수행능력이 제고될 뿐더러 규제 장

에서의 개 체감도도 향상될 것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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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규제집행 료가 규제내용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련정보를 획득하지 못하 을 경우 순응을 제고하기 어렵다. 이는 

규제 료의 집행 강도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집행상의 

비일 성과 혼란을 래함으로써 규제 상집단의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은 불응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규제집행기 이 규제의 이행 정도, 성과  문제  등을 정기

으로 평가하여 이를 규제의 내용이나 수단 선택시 반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규제 장의 실정과 상집단의 반응 등을 객

으로 진단하고 개선하는 노력, 즉 지속 인 규제품질개 이 수반될 

때 규제순응은 향상될 수 있다. 

라. 정책 상집단 련 변수

  규제순응의 궁극  주체는 규제 상집단이다. 그런데 이들의 규제

순응에 미치는 요인들은 실로 다양하다. [그림 2-1]에서 보여지듯이, 

앞에서 언 한 규제환경, 규제결정, 규제집행 등과 련된 모든 변수

들이 이들의 순응 정도에 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서는 규제순응과 

련된 규제 상집단의 자체 인 요인들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규제 상집단의 순응능력이다. 순응능력은 그들이 순응하는 

데 요구되는 경제 (인력, 시설, 자  등)  기술  요소들을 의미한

다. 아마 상집단이 순응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능력이 부

족하다면 불응을 래하게 될 것이다.

  둘째, 규제 상집단의 순응의지도 요한 변수이다. 그들의 순응의

7) 행 규제개 추진체계가 지닌 구체 인 문제 들에 해서는 김종석 외

(1999:22～29)를 참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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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규제라는 통제  정부활동에 한 거부감이나 정책목표에 한 

지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한 순응하는 것이 단순히 귀

찮다거나 경제  비용을 부담하기 싫은 경우, 그리고 법 수에 한 

인식 부족 등에 의해서도 불응이 나타날 수 있다(정정길, 1989:573).

  셋째, 정책내용을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느냐의 여부도 규제순

응에 큰 향을 미친다. 특히 우리나라의 규제정책의 경우 피규제자

가 규제내용을 제 로 몰라 불응하게 되는 경우가 일선에서 자주 나

타나고 있다(국무총리실, 1999; 박상주, 1999). 이러한 상은 피규제자

의 정책에 한 무 심으로부터도 발생하겠지만, 규제담당 료들이 

규제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 으로 이를 

회피하는 데 기인하기도 한다.

  4. 規制 應 向上을 한 一般的 原則

  규제순응을 향상시키기 한 원칙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부록 2]에 수록하 다.

  정부의 개입정도가 강한 규제수단들은 능률성, 효과성, 정치  수용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부정  평가를 받아 왔다. 능률성의 에서 

정부개입의 정도가 강한 규제수단들은 모니터링과 강제를 하여 상

당한 행정자원이 소요되며, 그 효과나 성과 한 분명치가 않을 뿐더

러 정치 으로도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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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규제순응 향상을 한 일반  원칙

원칙 내                         용

 원칙 1  규제 장의 문제를 체계 으로 악하고 분석해야 한다. 

     1-1

     1-2

     1-3

 규제 장의 문제 악‧분석을 한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규제 상집단의 특성  실  여건을 고려하는 문제 악이 

 되어야 한다.

 규제의 문제 확인  분석 활동은 지속성을 띠어야 한다. 

 원칙 2  규제정책의 내용  결정과정이 규제순응친화 이어야 한다. 

     2-1

     2-2

     2-3

 규제결정이 규제 장의 문제 악을 기 로 행해져야 한다. 

 규제개 추진기 내에서의 업무공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규제결정시 규제 상집단  제3차 집단의 의견수렴을 공식화

 한다. 

 원칙 3  규제순응 확보를 순차  근 략을 수렴‧실시한다. 

     3-1

     3-2

     3-3

 규제수단은 상집단의 특성에 따라 하게 선택되어져야

 한다. 

 가능한 한 규제 상집단에게 규제수단 선택의 폭을 넓 다. 

 다양한 규제수단이 순차 으로 활용되어져야 한다. 

 원칙 4  규제순응 확보를 한 기반조성의 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해야   

 한다. 

     4-1

     4-2

     4-3

 규제 상집단  집행 료에 한 교육  홍보의 실시를 통해   

 규제의 정당성과 그 내용을 충분히 사 에 인식시켜야 한다. 

 제3자 집단과의 연계를 통해 규제정책공동체를 형성한다.

 규제정책의 목표  필요성에 한 정치사회의 지지를 확보한다. 

 원칙 5  규제정책의 집행가능성 제고를 한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5-1

     5-2

 규제기 의 집행에 필요한 자원의 확충을 도모한다. 

 규제 상집단의 규제순응능력을 개발하여 극 활용한다. 

 원칙 6  규제순응 정도를 지속 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한다. 

     6-1

     6-2

     6-3

 지속 으로 규제순응을 모니터링하고 한 보완 책을 마련

 한다.

 규제순응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규제개 에 극 반 한다.

 규제순응의 평가를 한 지표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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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정부개입의 정도가 약한 정책수단일수록 기업에게는 더 큰 융

통성이 부여되므로 능률성이나 효과성, 그리고 정치  수용성의 측면

에서는 좋은 규제수단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OECD, 2000).

  이러한 을 고려하여 과거의 정부에 의한 명령지시  규제방식은 

민간의 규제순응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규제수단의 도입

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상집단의 자율규제 

능력이나 의지는 선진외국들과는 달리 많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  지

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범 한 규제 안을 극 활용하는 신축

인 규제순응 확보 략의 설정이 요구된다. 한국정책학회8)의 연구결과

에서 제시하는 순차  근 략이란 “정부가 행한 규제 장의 문제 

악  분석을 바탕으로 규제 상에게 합한 규제수단을 택한 후 

이를 정기 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른 규제수단을 단계 으

로 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을 모형화한 것이 [그림 2-2]

에 제시되어 있다.

  5. 規制 應의 確保와 規制의 質 提高方案

  첫째, 규제 상집단에 한 선별  개별  규제기   수단의 

용이 필요하다. 규제순응을 확보하고 합리 인 규제를 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규제 상집단을 환경성과와 특성을 바탕으로 몇 개의 그

룹으로 분류하여 개별 인 규제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8) 한국정책학회,『규제순응(Regulatory Compliance)에 한 체계  근에 

한 연구』, 2001.에서 제시된 연구내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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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규제순응의 순차  근모형

규제 장의

문제 악‧분석

명령지시  규제

규제  안

비규제  안

유    지

규제 안

유   지

비규제  

안

유    지

규제  안

유    지

비규제  

안

유    지

규제  안

유    지

비규제 안

Yes

No

Yes

Yes

Yes

Yes

Yes

No

No

No

No

No

  둘째, 최근 여러 분야에서 도입되고 있는 자율규제는 자율규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산업계의 소속 업

체들이 자발 으로 규제수 을 잘 따르는 경우에는 자율규제가 아주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속 업체들이 지시에 잘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효과 인 응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니

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  권한을 가

진 정부기 의 강제  통제수단이 보완 으로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자율규제는 지시통제  강제수단이 보완 으로 작용할 때 그 효과를 

극 화시킬 수 있다.

  셋째, 규제순응 확보를 해서는 사회  기반을 확보하는 일이 시

하다. 자발  약은 기본 으로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사회의 갈등

조정능력이 뒷받침될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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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OECD국가에서 비교  성공 으로 

수행되고 있는 자발  약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해집단들간의 상조정능력이 부족한 실에서 선진국과 같은 효과를 

기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넷째, 규제다원주의에 기 한 규제순응 확보 략의 체계화가 필요

하다. 경제  수단, 규제순응 련 정보의 공개, 유해화학물질의 장 

 배출에 한 자료의 공개, 통  명령강제방식 등 다양한 규제수

단을 하게 조합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해서는 개별 규제

수단의 효과에 한 체계 인 분석이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규제 상집단과 규제기 의 트 십 확보도 요하다. 규

제기 이 규제 상기 과 력하여 규제 상의 정확한 황에 한 

내용을 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규제내용을 정하는 것이 요하다.

第 2節 規制 應度

  1. 規制 應度 調査指針9)

가. 규제순응도 조사  활용 지침

  규제개 원회에서는 규제순응도 조사를 한 일반 인 지침서를 

작성‧발간하여 부처별 규제순응도 조사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

다. 이 장에서는 규제순응도 조사에 한 내용을 기술하 으며 제4장

에서 언 될 규제순응도 조사결과와 련한 조사항목 등의 결정과 조

사 상집단의 선정 등에 한 내용을 개진한다.

9) 규제개 원회, 규제순응도 조사  활용 지침』2003.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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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항목의 결정

  ○ 조사설계도에서 제시한 규제의 인식‧인정‧ 수의 각 단계별  

항목을 모든 조사 상집단에 해 일률 으로 용시킬 필요는 

없음. 

  ○ 결과가 자명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은 규제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배제 가능함.

     - 규제집행공무원에 한 규제의 존재여부에 한 질문, 제3차 

집단인 일반국민에 한 규제의 명확성에 한 질문 등

  ○ 반면 9개의 조사항목이외에도 필요시 그 원인을 묻는 질문 등 

조사항목을 추가함.

     - 규제내용의 명확성  수 의 성 항목에 해서는 추가질

문을 통해 보완할 내용을 악함.

     - 한 기본조사 항목 이외에 해당부처에서 조사가 필요한 사항

에 한 질문을 추가하여 유사한 조사를 통한 비용 발생 억제

 ○ 화 는 설문조사시 규제내용의 이해를 돕기 해 련규제 사

항에 한 충분한 사 설명 후 조사함. 

  2) 조사 상집단의 선정

   ○ 규제주체에 한 조사

     - 규제주체인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에 해서는 반드시 조사 

실시

   ○ 제3차 집단에 한 조사

     - 제3차 집단 선택시 피규제자가 운 하는 시설 이용자 등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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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으로 규제와 련이 있는 국민을 조사 상으로 하고 필

요에 따라 문가 조사도 병행

  3) 조사표본  지역

  ○ 피규제집단  집행공무원 등의 조사표본수를 정 수  확보함

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

  ○ 조사지역도 특정지역에 편 하지 말고 국에 걸쳐 조사 실시

  4) 조사결과 활용

가) 조사결과 분석‧평가

    ○ 조사항목별 응답결과를 토 로 규제의 성격에 따라 목표기

치를 평가기 으로 설정하여 평가실시

      - 는 체항목에 한 응답결과 등을 항목간 상호 비교‧평가

    ○ 조사결과 평가가 낮은 항목에 해서는 그 원인분석을 실시

     - 순응도 제고 책 수립  조사결과에 한 확인‧검증‧원인분석

을 추진

     - 필요시 집행실태에 한 장확인  문가 의견 수렴

나) 순응도 제고 책(규제개선방안) 강구

    ○ 항목별 조사결과  원인분석 결과를 토 로 순응도 제고방안

을 마련

     - 일반 ‧추상 인 개선방안은 지양하고, 구체 ‧실효성 있는 

방안 제시

     - 순응도가 낮은 규제는 규제 폐지 는 새로운 규제 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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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規制 應度 調査設計

  규제순응도 조사를 한 리흐름에 한 개요를 아래의 [그림 2-3]

에 제시하 다. 

〔그림 2-3〕 규제순응 리 흐름 개요

 1. 순응도 조사 상 선정
○ 신설규제: 3년이내
○ 기존규제: 요규제등을 우선 선정
 ※ 규제개 원회에서 확정

⇩

 2. 조사설계

○ 조사항목설정: 인식‧인정‧ 수도를 확인할 수 
있는 9개항목 설정(필요시 추가)

○ 조사 상선정: 피규제집단, 집행공무원, 이용
자 등 일반국민

⇩

 3. 조사실시 ○ 조사 문기 등에 의뢰, 객  조사실시

⇩

 4. 조사결과 평가
○ 순응도 구성항목별 조사결과에 한 평가:
  - 목표기 치 비 평가
  - 항목별 상호비교 평가

 5. 조사결과확인  분석

○ 조사결과 미흡항목 원인분석

○ 필요시 규제집행실태에 한 체계  
장조사 실시( 문가 등 의견수렴)

○ 규제 향분석 재검토 는 기존규제
에 한 향분석 실시

※ 규개  분석지침서와 별도 각부처별 
창의  업무추진이 필요함

⇩

 6. 순응도 제고 책 수립
○ 조사항목별 활용모델에서 제시한 순응도 제고  

 책 추진방향을 참고하여 책수립  추진

자료: 규제개 원회,『규제순응도조사  활용지침』, 2003.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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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3年 規制 應度 調査

가. 기본방향

  아래에는 2003년 규제개 원회의 규제순응도 조사의 기본방향에 

하여 제시하 다.

○ 규제설계단계부터 규제의 순응도를 고려토록 함으로써 규제의 실

효성 제고  원활한 집행 도모

   - 신설‧강화규제에 한 규제 향분석시 규제의 필요성, 규제내용

의 객 성‧명료성, 규제수 의 성 등 규제순응도 측면을 철

히 검토

○ 국민생활‧기업활동과 한 요규제에 해 규제개 원회에서 

직  조사 실시

   - 각부처는 다빈도 민원제기 련규제, 이해 계집단의 갈등이나 

문제 이 표출된 규제, 존속기간 도래규제를 심으로 자체조사

○ 순응도 조사결과가 객 이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설

계  조사방법을 보완 시행

   - 조사항목의 보완, 조사표본의 정수  확보, 조사 상집단의 확

, 문조사기 의 활용 등

○ 순응도 조사결과의 분석평가  조사결과의  활용도 제고

   - 순응도가 낮은 규제는 규제폐지 는 새로운 규제 안을 반드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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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제정책의 순응성 확보

  1) 규제 장의 문제 악‧분석을 한 체계 구축

  규제분야별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련 시민단체나 문가의 

참여가 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규제 장의 정보  자료를 체계

으로 수집

  2) 규제정책 입안시 규제순응도 측면의 검토 강화

  규제목  실 가능성, 규제내용의 객 성‧명료성, 규제 비용‧편익 

등 규제 향분석시 피규제자 입장에서 순응도를 철 히 검토하고, 규

제자의 개인  단  정보에 의존하는 규제 향분석을 개선하여 

문가에 의한 객  분석 실시

다. 순응도 조사  활용체계

  1) 국민생활‧기업활동과 한 요규제에 해 규제개 원회

에서 직  조사를 실시

  2) 각 부처는 다빈도 민원제기 련 규제, 이해 계집단의 갈등이나 

문제 이 표출된 규제, 존속기간 도래규제를 심으로 자체조사

하되, 신설‧강화규제 심사시 순응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결한 

규제를 우선 으로 조사

  - 조사 상 규제는 규제개 원회와 사 의하여 2개 이상 선정

   ⇒ 각 부처는 규제개 원회  자체조사 과제에 해 조사결과

를 토 로 순응도 제고 책(규제개선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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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사설계

  <표 2-3>에는 규제순응도 조사를 한 조사설계표가 제시되어있다. 

  규제인식도 조사에서는 조사 상의 특성상 집행공무원에게는 규제

인지도, 제3차집단에게는 규제내용의 명확성에 한 문항, 그리고 규

제인정도 조사에서 제3차집단은 규제의 수 성 조사를 생략하

다. 마지막으로 규제 수도 조사에서도 제3차집단을 상으로 규제 

행정 집행력 수 을 묻는 문항은 생략하 다.

〈표 2-3〉 규제순응도 조사설계

구분 조사항목 응답내용

조사 상집단

피규제

집단

집행

공무원

제3차

집단

규제

인식도

 인지도
․인지

․비인지
○ - ○

 이해도1)

․구체 인 내용까지

  잘 알고 있음

․구체 으로는 모르지만

  략 으로는 알고 있음

․말만 들어본 정도 

○ ○ ○

 내용

 명확성

․매우 명확

․ 체로 명확한 편

․별로 명확하지 않은 편

․  명확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 ○ -

 내용 

 불명확

 사유
2)

- ○ ○ -

주ː1) “이해도”는 규제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질문

    2) “내용 불명확 사유”는 규제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답한 경우에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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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속

구분 조사항목 응답내용
조사 상집단

피규제
집단

집행
공무원

제3차
집단

규제
인정도

필요성

․반드시 필요
․어느 정도는 필요한 편
․별로 필요하지 않은 편
․  필요하지 않음

○ ○ ○

수
성

․매우 
․ 체로 한 편
․별로 하지 않은 편
․  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 ○ -

수
부
사유3)

- ○ ○ -

목
부합성

․매우 도움
․어느 정도 도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음
․  도움이 되지 않음

○ ○ ○

규제
수도

규제
수율4)

․매우 잘 지켜짐
․ 체로 잘 지켜짐
․별로 잘 지켜지지 않는 편
․  지켜지지 않음

○ ○ ○

미 수
사유5) - ○ ○ ○

행정규제
집행력

․ 재 집행력으로도 충분
․ 재 집행력이 당
․ 재 집행력으로는 불가능

○ ○ -

벌칙
부과의

정성

․강화
․ 재수
․완화
․모름/무응답

○ ○ ○

주ː3) “수  부  사유”는 규제수 이 하지 않다고 답한 경우에만 질문

    4) “규제 수율”은 집행공무원과 제3차 집단은 '인지'를 피규제집단은 ‘경험'을 기

으로 질문

    5) '미 수 사유'는 규제를 수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에만 질문



第 3章 根據法令  關聯 現況

第 1節 規制 應度 調査關聯 根據法令

  1. 行政規制基本法

  행정규제기본법과 시행령에 한 내용은 [부록3]에 첨가하 으며 이 

장에서는 략 인 행정규제에 한 일반 인 단  분류기 에 

한 황을 규제개 원에서 발간하는 지침자료10)에서 발췌하여 정리

하 다.

가. 행정규제의 개념  범

  1) 행정규제기본법령의 규정

  ①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행정규제의 정의)

    -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 을 

실 하기 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②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행정규제의 범 )

    1.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 을 정해놓고 행정기 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

정처분 는 이와 유사한 사항

10) 규제개 원회, 『행정규제의 단  분류 기 』, 200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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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허가취소‧ 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하여 행정기 이 행

하는 행정처분 는 감독에 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 지‧명의 여 

지, 기타 업 등과 련하여 일정한 작  는 부작  의무

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 (사

실행 를 포함한다)에 한 사항

  ③ 동법 제3조 제2항(행정규제기본법 용제외)

    1. 국회, 법원, 헌법재 소, 선거 리 원회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2. 형사, 행형  보안처분에 한 사무

    3. 국가안 보장, 국방, 외교, 통일, 조세 등에 한 사무  이 법

을 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동법 시행령 제3조( 용하기 곤란한 사무) 

    1. 병역법, 향토 비군설치법, 민방 기본법, 비상 비자원 리법

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한 사항

    2. 군사시설, 군사기 보호  방 산업에 한 특별조치에 한 

사항

    3.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징수에 한 사항

나. 행정규제의 개념‧범

  행정규제는 행정기 (행정규제의 주체)이 국민(행정규제의 객체)에 

해 특정 행정목 을 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행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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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내용)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행정규제의 형식)된 사항이다. 

즉, 행정규제의 주체‧객체‧내용‧형식에 모두 해당할 때 행정규제로 

단한다.

다. 행정규제의 내용

  1) 행정규제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한 행정목 을 실 하기 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국민에게 “부담 이냐 수익  규정이

냐”가 단기 이 아니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

과하는 규정이냐”가 단기 이다.

  2) 행정규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민의 권리제한 는 의무부과에 한 사항이 아닌 경우나 국

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것이 특정한 

행정목  실 을 한 것이 아닌 경우  

   - 국민의 일반 인 민사, 상사생활을 규율하는 민법, 상법이나 개별 

행정법령 내에 법  명확성을 해서 규정된 민법 혹은 상법과 

동일한 정도의 규정은 ‘특정행정목 ’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특정한 행정목 을 해서 민법 혹은 상법 등의 규제수 보다 강

화된 요건 등을 개별 행정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는 행정규제이다.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행정규제기

본법의 용을 제외토록 한 사무( 용제외) 

    - 범죄수사 등 형사 련 사무,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행형  보

안처분 등에 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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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행정규제의 형식 

  1) 행정규제는 ‘법령등’에 규정된 것으로 ‘법령등’은 법률, 통령

령, 총리령, 부령, 조례, 조례규칙, ‘고시등’(고시, 공고, 규, 

훈령)을 지칭한다.

  2) ‘법령등’에 규정되지 않은 규제로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등

록, 규제심사의 상이 되는 행정규제는 아니나, 규제법정주의 

등을 반한 법령미근거 규제가 된다(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법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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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節 健康診斷實施 根據法令(食品衛生法)

  1. 食品衛生法

가. 식품 생법 황

  식품 생법 제26조 (건강진단)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6조 (건강진단) 

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업자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

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

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

정 19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업에 종사하

지 못한다. 

③ 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그 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이상의 제26조 건강진단 규정을 반할 경우 부과되는 법 제78조의 

과태료에 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8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8.12.31, 1995.12.29, 2000.1.12, 2002.8.26> 

  1. 제3조, 제26조제1항  제3항(제69조에서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제27조제1항  제5항(제69조에서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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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련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건강진단 

상자에 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4조 (건강진단 상자)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식

품 는 식품첨가물(화학  합성품 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장, 운반 는 매하는데 

직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업자 는 종업원  완 포장 

된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는 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5.8.31, 1996.12.20, 2003.8.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

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표 3-1>에는 1994년 제정된 건강진단 규제를 반할 경우의 과태

료액 부과 근거조항을 신설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최  제정 때에

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업주와 종사원이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되

었으나 아래의 <표 3-2>의 설명과 같이 개정이후 업주와 종사원의 과

태료액에 차등을 두기 시작하 다. 이는 업주들이 실제 조리  업

에 종사하는 경우가 증가하 고, 련업주들의 의식고취를 한 조치

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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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과태료 련 조항 제정(1994년 12월 31일)

근거법령 반사항 과태료액

법 제26조 제1항

(제69조에서 용하는 

경우를 포함)
1)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10만원

법 제26조 제3항

(제69조에서 용하는 

경우를 포함)2)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업에 종사시

킨자

  (1) 종업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가) 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반

   나) 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반

  (2) 종사원수가 4인 이하인 경우

   가) 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반

   나) 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반

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업에 종

사시킨자

50만원

30만원

30만원

20만원

30만원

주: 1) 과태료액의 개정 연 은 아래 <표 3-2>에 제시함.

    2) 제정이후 세부 과태료액의 변경은 없음.

  <표 3-2>에는 련규제를 반할 경우 업주  종사원에게 부과되

는 과태료액의 변경사항을 련법 개정 순서별로 정리하 다. 최 에

는 련종사자(업주  종사원)가 동일하게 과태료액(10만원)이 부과

되었으나 1996년도 개정부터는 업자와 종사원의 과태료액의 부과

액을 차등을 두어 업자의 규제를 상 으로 강화하기 시작하 다. 

1999년도 개정에는 업자와 종사원을 완 히 분리하여 과태료액을 

부과하 으며 2003년도에는 집단 식소가 식품 객업종에 포함되면서 

개정이후 집단 식소 한 건강진단규제가 강화되었다.



根據法令  關聯現況 61

〈표 3-2〉 과태료 련 조항 개정변경 황

구분 반사항 과태료액

1994년 12월 31일 제정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10만원

1996년 10월 14일 개정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업자(종업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업자(종

업원을 두는 경우를 말한다)

30만원

10만원

1999년 11월 13일 개정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업자

나.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20만원

10만원

2003년 4월 22일 개정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업자 는 집단

식소의 설치 운 자

나.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20만원

10만원

  주: 근거법령은 식품 생법 제26조 제1항(제69조에서 용하는 경우를 포함)임.

자료: 식품 생법 시행령 별표2(과태료의 부과 액).



第 4章 規制 應度 調査結果

第 1節 調査槪要

  이미 제2장의 [그림 2-1]에서 규제순응도 조사연구에 한 조사개요

를 자세하게 설명하 다. 조사 상  조사방법 등에 한 반 인 

흐름을  [그림 4-1]에 제시하 다. 실제 장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피규제집단, 장의 규제를 감시‧감독하는 집행공무원 그리고 규제의 

제3차집단인 일반국민(소비자)를 상으로 규제인지도, 규제인정도, 규

제 수도의 3개의 범주의 총 9개 항목을11) 조사하 다. 

〔그림 4-1〕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식품 양종사자 정기건강진단 규제순응도 조사

조사 상 피규제 집단 집행 공무원 제3차 집단

조사규모 368명 100명 412명

표본추출 유의 추출법 유의 추출법 층화추출법

조사방법 화조사

조사항목 규제인식도 규제인정도 규제 수도

11) 규제인식도(인지도, 이해도, 명확성), 규제인정도(필요성, 수 성, 목

부합성), 규제 수도( 수율, 집행력, 벌칙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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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節 調査結果 要約

  식품 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실시와 련한 규제순응도를 조사

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화조사를 실시하 다. <표 4-1>에는 조사

상에 한 총 인 황을 제시하 다. 

  조사 상별로 살펴보면 피규제집단의 368명  38.9%인 143명이 업

주 으며 종사원은 체의 61.1%인 225명이었다.

  규제집행 공무원은 조사 상자가 100명이었으며 일반국민인 제3차

집단은 412명으로 나타났다.

〈표 4-1〉 조사결과 총

(단 : 명, %)

구분 빈도 구성비

피규제집단(업체) 368 100.0

- 업주 143 38.9

- 종사자 225 61.1

규제집행자(공무원) 100 100.0

제3차 집단(소비자) 412 100.0

  <표 4-2>에서는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 그리고 일반국민들의 규

제인식도, 인정도, 수도에 한 체 인 조사결과를 제시하 다. 

  첫째, 규제인식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  규제자체의 인지도

는 업체종사자들의 인지도가 83.7%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국민들은 

36.8%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규제 반시 처벌규정에 한 인지도

의 조사에서는 업체종사자의 58.4% 그리고 일반국민의 32.5%가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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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응답하여 실제 업체 종사자보다 일반국민들의 규제 인지도가 

낮게 조사되었다. 규제 이해도에 한 조사결과를 보면 “잘알고 있다”

고 응답한 피규제집단은 체의 19.8%, 집행공무원은 79.0%로 나타난 

반면에 피규제집단의 60.7%, 집행공무원의 21.0%는 “ 략 으로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 다. 

  일반국민은 규제의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58.8%가 “말만 들었다”라고 응답하여 조 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규제 내용의 명확성에 한 조사결과는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이 

각각 82.3%, 81.0%가 “명확한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규제 내용의 명

확성은 조사 상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둘째, 규제인정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규제의 필요성에 한 응

답결과는 피규제집단의 92.8%, 집행공무원의 91.0% 그리고 일반국민

의 95.6%가 “필요한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규제의 필요성에는 모든 

상자들이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규제 수 의 성에 한 

조사결과는 피규제집단의 80.0%, 집행공무원의 78.0%, 일반국민의 

79.4%가 “ 하다”라고 응답하 다. 

  식품 양종사자들에 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종사자의 건

강  식품안  확보의 목 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조사

한 결과 피규제집단의 80.0%, 집행공무원의 79.0%, 일반국민의 76.3%

가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하여 규제자체의 필요성과 수 의 성 

그리고 목 부합정도에 한 문항에서는 모든 조사 상자들이 높은 

인정도를 보여주었다.

  셋째, 규제 수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규제 수율의 응답결과

에서는 피규제집단의 97.8%, 집행공무원의 83.0%가 “잘 지키고 있다”

라고 응답한 반면에 일반국민의 45.5%만이 상업체들이 “잘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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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리고 생각하여 일반국민의 규제 수율에 한 결과가 실제 나머

지 두 집단보다는 낮은 결과를 보여주어 이에 한 정확한 원인분석

과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규제 집행력의 조사결과를 보면 “ 당

하다” 의 16.0%보다 “부족하다”가 38.0%로 2배 더 높아 실제 장에

의  집행능력 부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조사결과는 일반국

민이 생각하고 있는 상종사자들의 낮은 규제 수율과도 련성이 

있어 보인다. 벌칙부과 정성에 한 조사결과는 피규제집단과 집행

공무원의 58.4% 그리고 56.0%가 “ 재수  유지”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규제완화나 강화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는 피규제집단 상별 조사결과를 세부 으로 제시하 다. 

먼  업종별로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 객업으로 분류하 고, 조사

상별로는 업주와 종사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를 함께 제시

하 다. 



66

〈표 4-2〉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요약(1)
(단 : 명, %)

구분
업체 공무원 소비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인식도  인지도  계 368 100.0 - - 412 100.0

 (의무규정)  인지 308 83.7 - - 160 38.8

 비인지 60 16.3 - - 252 61.2

 인지도
 (처벌규정)

 계 308 100.0 100 100.0 160 100.0

 인지 180 58.4 98 98.0 52 32.5

 비인지 128 41.6 2 2.0 108 67.5

 이해도

 계 308 100.0 100 100.0 160 100.0

 잘 알고 있음 61 19.8 79 79.0 6 3.8

 략 알고 있음 187 60.7 21 21.0 60 37.5

 말만 들었음 60 19.5 - - 94 58.8

 내용명확성

 계 306 100.0 100 100.0 - -

 매우 명확함 46 15.0 30 30.0 - -

 명확함 206 67.3 51 51.0 - -

 별로 명확하지 않음 52 17.0 19 19.0 - -

 매우 명확함 2 0.7 - - - -

 불명확이유  본문참조

 인정도  필요성

 계 308 100.0 100 100.0 160 100.0

 반드시 필요함 179 58.1 59 59.0 106 66.3

 어느 정도 필요함 107 34.7 32 32.0 47 29.4

 별로 필요없음 18 5.8 8 8.0 6 3.8

  필요없음 4 1.3 1 1.0 1 0.6

 수 성

 계 308 100.0 100 100.0 160 100.0

 매우 하다 39 12.7 22 22.0 32 20.0

 체로 함 206 67.3 56 56.0 95 59.4

 별로 하지 않음 57 18.6 22 22.0 30 18.8

  하지 않음 4 1.3 - - 3 1.9

 목 부합성

 계 306 100.0 100 100.0 160 100.0

 매우 도움이 됨 76 24.8 29 29.0 26 16.3

 조  도움이 됨 169 55.2 52 52.0 96 60.0

 별로 도움이 안됨 56 18.3 16 16.0 35 21.9

  도움이 안됨 5 1.6 3 3.0 3 1.9

 수도  수율

 계 308 100.0 100 100.0 143 100.0

매우 잘지킴 262 85.1 13 13.0 8 5.6

체로 잘 지킴 39 12.7 70 70.0 57 38.9

별로 잘 지키지 않음 6 1.9 17 17.0 74 51.7

매우 잘 지키지 않음 1 0.3 - - 4 2.8

 규제집행력

 계 - - 100 100.0 - -

 충분함 - - 16 16.0 - -

 당함 - - 46 46.0 - -

 부족함 - - 38 38.0 - -

 벌칙부과  계 308 100.0 100 100.0 - -

 정성  강화 59 19.2 21 21.0 - -

 재수 유지 180 58.4 56 56.0 - -

 완화 69 22.4 23 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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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요약(2)

(단 : 명, %)

구분
총계

업종별 응답 상별

제조가공 식품 객 업주 종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인식도 인지도 계 368 100.0 289 100.0 79 100.0 143 100.0 225 100.0

(의무규정) 인지 308 83.7 242 83.7 66 83.5 131 91.6 177 78.7

비인지 60 16.3 47 16.3 13 16.5 12 9.3 48 21.3

인지도
(처벌규정)

계 308 100.0 242 100.0 66 100.0 131 100.0 177 100.0

인지 180 58.4 138 57.0 42 63.6 86 65.6 94 53.1

비인지 128 41.6 104 43.0 24 36.4 45 34.4 83 46.9

이해도

계 308 100.0 242 100.0 66 100.0 131 100.0 177 100.0

잘 알고 있음 61 19.8 55 22.7 6 9.1 39 29.8 22 12.4

략 알고 있음 187 60.7 146 60.3 41 62.1 76 58.0 111 62.7

말만 들었음 60 19.5 41 16.9 19 28.8 16 12.2 44 24.9

내용명확성

계 306 100.0 240 100.0 66 100.0 131 100.0 175 100.0

매우 명확함 46 15.0 38 15.8 8 12.1 24 18.3 22 12.6

명확함 206 67.3 160 66.7 46 69.7 86 65.6 120 68.6

별로 명확하지 않음 52 17.0 42 17.5 10 15.2 19 14.5 33 18.9

매우 명확함 2 0.7 - - 2 3.0 2 1.5 - -

 인정도 필요성

계 308 100.0 242 100.0 66 100.0 131 100.0 177 100.0

반드시 필요함 179 58.1 147 60.7 32 48.5 72 55.0 107 60.5

어느 정도 필요함 107 34.7 81 33.5 26 39.4 43 32.8 64 36.2

별로 필요없음 18 5.8 13 5.4 5 7.6 12 9.2 6 3.4

 필요없음 4 1.3 1 0.4 3 4.5 4 3.1 - -

수 성

계 306 100.0 240 100.0 66 100.0 130 100.0 176 100.0

매우 하다 39 12.7 31 12.9 8 12.1 14 10.8 25 14.2

체로 함 206 67.3 165 68.8 41 62.1 82 63.1 124 70.5

별로 하지 않음 57 18.6 42 17.5 15 22.7 31 23.8 26 14.8

 하지 않음 4 1.3 2 0.8 2 3.0 3 2.3 1 0.6

목 부합성

계 306 100.0 240 100.0 66 100.0 131 100.0 175 100.0

매우 도움이 됨 76 24.8 60 25.0 16 24.2 26 19.8 50 28.6

조  도움이 됨 169 55.2 141 58.8 28 42.4 72 55.0 97 55.4

별로 도움이 안됨 56 18.3 37 15.4 19 28.8 32 24.4 24 13.7

 도움이 안됨 5 1.6 2 0.8 3 4.5 1 0.8 4 2.3

 수도 수율

계 308 100.0 242 100.0 66 100.0 131 100.0 177 100.0

매우 잘지킴 262 85.1 214 88.4 48 72.7 115 87.8 147 83.1

체로 잘 지킴 39 12.7 25 10.3 14 21.2 15 11.5 24 13.6

별로 잘 지키지 않음 6 1.9 2 0.8 4 6.1 1 0.8 5 2.8

매우 잘 지키지 않음 1 0.3 1 0.4 - - - - 1 0.6

규제집행력

계 - - - - - - - - - -

충분함 - - - - - - - - - -

당함 - - - - - - - - - -

부족함 - - - - - - - - - -

벌칙부과 계 308 100.0 242 100.0 66 100.0 131 100.0 177 100.0

정성 강화 59 19.2 54 22.3 5 7.6 26 19.8 33 18.6

재수 유지 180 58.4 140 57.9 40 60.6 70 53.4 110 62.1

완화 69 22.4 48 19.8 21 31.8 35 26.7 34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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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節 規制 應度 調査結果

  1. 被規制集團(業主  從事 ) 調査結果 

가. 조사 상 일반  황

〈표 4-3〉 피규제집단 일반  황

(단 : 명, %)

구분 빈도 비율

지역 계 368 100.0

서울 49 13.3

부산 13 3.5

구 9 2.4

인천 24 6.5

주 7 1.9

4 1.1

울산 4 1.1

경기 106 28.8

강원 11 3.0

충북 26 7.1

충남 39 10.6

북 16 4.3

남 16 4.3

경북 12 3.3

경남 27 7.3

제주 5 1.4

업종 계 368 100.0

제조가공업 289 78.5

식품 객업 79 21.5

      휴게 20 5.4

      일반 20 5.4

      단란 19 5.2

      유흥 20 5.4

조사 상 계 368 100.0

업  주 143 38.9

종사자 225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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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에는 조사 상인 피규제집단의 일반 인 황을 제시하

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체 368명  106명인 28.8%로 가장 많

이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서울지역이 13.3%를 차지하 다. 업종별로는 

식품제조가공업이 289명인 78.5%로 식품 객업의 21.5%보다 많았다. 

종사원은 업주와 종사자로 나 어 조사되었는데 종사자가 체의 

61.1%로 업주 38.9%보다 많이 조사되었다. 

〈표 4-4〉 피규제집단 조사 상별 황

(단 : 명, %)

구분
체

업종별 응답 상별

제조가공 식품 객 업주 종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368 100.0 289 100.0 79 100.0 143 100.0 225 100.0

서울 49 13.3 33 11.4 16 20.3 19 13.3 30 13.3

부산 13 3.5 9 3.1 4 5.1 5 2.1 8 3.6

구 9 2.4 5 1.7 4 5.1 3 5.6 6 2.7

인천 24 6.5 20 6.9 4 5.1 8 2.1 16 7.1

주 7 1.9 3 1.0 4 5.1 3 0.7 4 1.8

4 1.1 - - 4 5.1 1 2.1 3 1.3

울산 4 1.1 1 0.3 3 3.8 3 0.4 1 0.4

경기 106 28.8 98 33.9 8 10.1 42 29.4 64 28.4

강원 11 3.0 7 2.4 4 5.1 5 3.5 6 2.7

충북 26 7.1 22 7.6 4 5.1 10 7.0 16 7.1

충남 39 10.6 35 12.1 4 5.1 13 9.1 26 11.6

북 16 4.3 12 4.2 4 5.1 8 5.6 8 3.6

남 16 4.3 12 4.2 4 5.1 6 4.2 10 4.4

경북 12 3.3 8 2.8 4 5.1 5 3.5 7 3.1

경남 27 7.3 23 8.0 4 5.1 12 8.4 15 6.7

제주 5 1.4 1 0.3 4 5.1 - - 5 2.2

  <표 4-4>는 피규제집단의 조사 상을 지역별, 업종별, 조사 상별로 

나 어 조사된 황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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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피규제집단 조사 상별 업종 황

(단 : 명, %)

구분
계 업주 종사자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계 368 100.0 143 100.0 225 100.0

제조가공업 289 78.5 116 81.1 173 76.9

식품 객업 소계 79 21.5 27 18.9 52 23.1

휴게음식 20 5.4 8 5.6 12 5.3

일반음식 20 5.4 9 6.3 11 4.9

단란주 19 5.2 7 4.9 12 5.3

유흥주 20 5.4 3 2.1 17 7.6

  <표 4-5>에는 피규제집단의 조사 상별 업종 황을 세분화하여 제

시하 다. 

〈표 4-6〉 피규제집단 조사업종별 응답 상 황

(단 : 명, %)

구분
계 제조가공

식품 객업종

소계 휴게음식 일반음식 단란주 유흥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368 100.0 289 100.0 79 100.0 20 100.0 20 100.0 19 100.0 20 100.0

업주 143 38.9 116 40.1 27 34.2 8 40.0 9 45.0 7 36.8 3 15.0

종사자 225 61.1 173 59.9 52 65.8 12 60.0 11 55.0 12 63.2 17 85.0

  <표 4-6>에는 업종별 종사자 황을 분류하여 제시하 다. 

  피규제집단의 업종별, 종사원 구분별 규제순응도(인식도, 인정도, 

수도) 조사결과는 [부록 4]에 자세히 제시하 으며 <표 4-6>에서는 피

규제집단의 반 인 규제순응도 조사결과만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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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규제인식도

  <표 4-7>에 피규제집단의 규제인식도를 악하기 한 인지 정도, 

이해도, 내용의 명확성 등에 한 조사결과를 제시하 다. 

  먼  규제자체의 인지도에 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규제자체를 

알고있는 상자는 체 368명 의 308명인 83.7%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 으나 규제 반의 처벌규정에 한 인지도는 58.4%로 낮게 조

사되어 규제인지도에 비해 낮게 조사되었다. 

  규제자체를 인지하고 있는 조사 상자에게 규제이해도에 한 조사

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308명  187명인 60.7%가 “ 략

으로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 으며 “잘 알고있다”와 “말만 들었다”

라고 응답한 상자가 각각 19.8%와 19.5%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규

제자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피규제집단 상자가 소수라는 것으

로 단되며 규제인지도를 높이기 한 종사자를 상으로 한 홍보 

 교육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내용의 명확성에 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명확하다”라고 응

답한 경우는 해당자 306명  82.3%인 252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명확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54명으로 17.7%에 불과하 다. 불명

확 이유로는 “형식 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체의 39.1%, “검사

항목  진단항목의 보완 필요하다”가 23.9% 그리고 “검사기   항

목 등의 신뢰성 부족하다”가 13.0%를 각각 차지하 다.

  불명확하다고 생각하는 조사 상자들은 재의 건강진단 항목이나 

방법 등이 실 이지 못하고 가시 인 효과만 있다는 을 지 하

다. 향후 이런 을 해결하기 하여 건강진단 검사기   항목 등

에 한 추후 보완이나 재검토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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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피규제집단 규제인식도 조사결과

(단 : 명, %)

구분 빈도 구성비

 인지도 계 368 100.0

 (의무규정) 인지 308 83.7

비인지 60 16.3

 인지도 계 308 100.0

 (처벌규정) 인지 180 58.4

비인지 128 41.6

 이해도 계 308 100.0

잘 알고 있음 61 19.8

략 알고 있음 187 60.7

말만 들었음 60 19.5

 내용명확성 계 306 100.0

매우 명확함 46 15.0

명확함 206 67.3

별로 명확하지 않음 52 17.0

매우 명확함 2 0.7

 내용불명확 이유1) 계 46 100.0

형식 18 39.1

검사  진단항목 추가(간염검사 등) 11 23.9

기 , 항목 등의 신뢰성 부족 6 13.0

직무/업종별 구분 3 6.5

정기검진보다 업체사후 리 필요 3 6.5

홍보부족 2 4.3

결과미통보 2 4.3

업체자율시행필요 1 2.2

주: 1) 무응답자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2)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응답한 상자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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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제인정도

  <표 4-8>에 피규제집단의 규제인정도를 악하기 하여 필요성, 

수 의 성, 목 의 부합성 등에 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규제의 필요성에 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상자는 체 308명 의 92/8%인 286명이었으며, “필요하지 

않다”가 7.1%로 나타나 피규제집단 부분이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규제 수 의 성에 한 조사결과를 보면 “ 하다”가 체 

306명  245명인 80.0%를 차지하 으며 “ 하지 않다”가 20.0%로 

나타났다. 규제 수 이 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는 “형식 이다”

가 36.1%, “검사  진단항목 추가”와 “직무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

다”가 각각 14.8%로 나타났다. 

  규제의 목 부합성에 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가 

체 306명  245명인 80.0% 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20.0%로 

밝 졌다. 

  규제의 필요성과 수 의 성 그리고 목 부합성의 결과에 비추

어볼 때 피규제집단 부분의 종사자가 건강진단규제 자체를 매우 높

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조사 상자가 제기한 

직무  업종별 건강진단규제의 차별화에 한 논의는 추후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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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피규제집단 규제인정도 조사결과

(단 : 명, %)

구분 빈도 구성비

필요성 계 308 100.0

반드시 필요함 179 58.1

어느 정도 필요함 107 34.7

별로 필요없음 18 5.8

 필요없음 4 1.3

수 성 계 306 100.0

매우 하다 39 12.7

체로 함 206 67.3

별로 하지 않음 57 18.6

 하지 않음 4 1.3

부 사유
1) 계 61 100.0

형식 22 36.1

직무/업종별 구분 9 14.8

검사  진단항목 추가(간염검사 등) 9 14.8

보건증 등 이 규제2) 7 11.5

기 , 항목등의 신뢰성부족 6 9.8

업체자율시행필요 3 4.9

홍보부족 2 3.3

업체/종사자 분리 리 2 3.3

행정서류 리 불편 1 1.6

목 부합성 계 306 100.0

매우 도움이 됨 76 24.8

조  도움이 됨 169 55.2

별로 도움이 안됨 56 18.3

 도움이 안됨 5 1.6

주: 1) 무응답자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2) 부 하다고 응답한 상자만 해당됨.

    3) 재는 없어진 복규제이며 응답내용 그 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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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규제 수도

  <표 4-9>에 피규제집단의 규제 수도를 악하기 한 실제 규제 

수율, 벌칙부과의 정성 등에 한 조사결과를 제시하 다.

  규제의 실제 수율에 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규제를 “잘 지키

고 있다”라고 응답한 상자는 체 308명 의 301명인 97.8% 으며, 

“잘 지키지 않는다”가 2.2%로 나타났다. 조사 상 피규제집단의 부

분이 규제를 잘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지키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2.2%의 조사 상자의 미 수 사유를 살펴보면, “바빠서”와 “장

기 근속시 불필요하다”가 각각 33.3%를 차지하 다. 

  규제 반에 한 벌칙부과의 정성에 한 조사결과를 보면, “

재 수  유지”가 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체 308명  180명인 

58.4%로 나타났으며 “강화해야 한다”는 19.2%, “완화해야 한다”는 

22.4%로 나타났다. 부분의 조사 상자들이 규제 반에 한 벌칙부

과 정도가 재수 의 유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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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피규제집단 규제 수도 조사결과

(단 : 명, %)

구분 빈도 구성비

수율1) 계 308 100.0

매우 잘지킴 262 85.1

체로 잘 지킴 39 12.7

별로 잘 지키지 않음 6 1.9

매우 잘 지키지 않음 1 0.3

미 수 이유
2) 계 6 100.0

장기근속시 불필요 2 33.3

바빠서 2 33.3

타부처 련 검진 실시 1 16.7

입사 기라서 미검진 1 16.7

벌칙부과 계 308 100.0

정성 강화 59 19.2

재수 유지 180 58.4

완화 69 22.4

주: 1) 무응답자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2) 업주  종사원이 실제 경험한 규제 수율임.

    3) 잘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상자만 해당됨.

  2. 規制執行 (公務員) 調査結果

가. 조사 상 일반  특성

  실제 장에서 련규제업무를 지도‧감시‧감독하는 집행공무원의 

규제순응도에 한 조사를 실시하 다. 아래의 <표 4-10>에는 조사

상 규제집행자의 일반  황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 상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10.0%, 경기지역 

이 8.0%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각 지역별로 고른 의견조사를 하기 

하여 표본 선정을 유의할당한 결과라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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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규제집행자 조사 상 일반  특성

(단 : 명, %)

구분 빈도 비율

계 100 100.0

서울 10 10.0

부산 6 6.0

구 5 5.0

인천 5 5.0

주 5 5.0

6 6.0

울산 5 5.0

경기 8 8.0

강원 7 7.0

충북 7 7.0

충남 6 6.0

북 6 6.0

남 6 6.0

경북 7 7.0

경남 7 7.0

제주 4 4.0

  나. 규제인식도

  <표 4-11>에 집행공무원의 규제인식도를 악하기 한 인지 정도, 

이해도, 내용의 명확성 등에 한 조사결과를 제시하 다. 

  규제자체의 인지도 조사는 조사 상의 특성상 제외를 하 고 규제

반시 처벌규정에 한 인지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체 100명 

의 98명인 98.0%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 다. 

  실제 건강진단 의무규제에 한 이해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

자 100명 의 79.0%가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 으며 “ 략 으로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21.0%를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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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내용의 명확성에 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명확하다”라고 응

답한 경우는 체 상자의 81.0%로 다수 으나 “불명확하다”라고 응

답한 비율도 19.0%나 되었다. 이는 실제 규제를 제 로 이해하지 못

한 응답자가 체의 21.0%라는 결과와 련성이 있어 보인다.

  규제내용의 불명확 사유를 살펴보면 “형식 이다”와 “검사항목  

진단항목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무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

다”가 각각 26.3%를 차지하 다. 소수의견이기는 하지만 피규제집단

을 상으로 조사된 결과와 마찬가지로 재의 건강진단 항목이나 방

법 등에 한 개선이나 보완 등에 한 추후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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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규제집행자 규제인식도 조사결과

(단 : 명, %)

구분 빈도 비율

인지도 계 100 100.0

(처벌규정) 인지 98 98.0

비인지 2 2.0

이해도 계 100 100.0

잘 알고 있음 79 79.0

략 알고 있음 21 21.0

말만 들었음 - -

내용명확성 계 100 100.0

매우 명확함 30 30.0

명확함 51 51.0

별로 명확하지 않음 19 19.0

매우 명확하지 않음 - -

내용불명확 이유
1) 계 19 100.0

형식 5 26.3

직무/업종별 구분 5 26.3

검사  진단항목 추가(간염검사 등) 5 26.3

기 , 항목 등의 신뢰성 부족 2 10.5

업체자율시행필요 1 5.3

홍보부족 1 5.3

결과미통보 - -

정기검진보다 업체사후 리 필요 - -

주: 1) 무응답자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2)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응답한 상자만 해당됨.

  다. 규제인정도

  <표 4-12>에는 집행공무원의 규제인정도를 악하기 하여 필요

성, 수 의 성, 그리고 목 의 부합성 등에 하여 조사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규제의 필요성에 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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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 상자는 체 100명  91.0%인 91명이었고, “필요하지 않다”

가 9.0%로 나타나 피규제집단과 마찬가지로 집행공무원 다수가 규

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규제 수 의 성에 한 조사결과를 보면, “ 하다”가 체 

100명  78명인 78.0%를 차지하 으며 “ 하지 않다”가 22.0%로 

나타났다. 규제 수 이 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는 “검사  진

단항목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체의 33.3% 고 “형식 이다”라

고 응답한 비율이 체의 23.8%로 나타났다. 

  규제의 목 부합성에 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가 

체 100명  81명인 81.0%로 다수가 응답하 으며 “도움이 되지않

는다”는 체의 1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필요성과 수 의 성 그리고 목 부합성의 결과에 비추

어볼 때 집행공무원 부분이 식품 양종사자 정기 건강진단규제 자

체의 의미를 매우 높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재 실시되고 있는 건강검진이 다소 형식 이어서 향후 검진

항목을 업종별, 상자별로 특화하여 내실있는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한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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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규제집행자 규제인정도 조사결과

(단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필요성 계 100 100.0

반드시 필요함 59 59.0

어느 정도 필요함 32 32.0

별로 필요없음 8 8.0

 필요없음 1 1.0

수 성 계 100 100.0

매우 하다 22 22.0

체로 함 56 56.0

별로 하지 않음 22 22.0

 하지 않음 - -

부 사유1) 계 21 100.0

검사  진단항목 추가(간염검사 등) 7 33.3

형식 5 23.8

보건증 등 이 규제 4 19.0

기 , 항목등의 신뢰성부족 2 9.5

업체/종사자 분리 리 2 9.5

직무/업종별 구분 1 4.8

업체자율시행필요 - -

행정서류 리 불편 - -

홍보부족 - -

목 부합성 계 100 100.0

매우 도움이 됨 29 29.0

조  도움이 됨 52 52.0

별로 도움이 안됨 16 16.0

 도움이 안됨 3 3.0

주: 1) 무응답자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2) 부 하다고 응답한 상자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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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규제 수도

  <표 4-13>에는 집행공무원의 규제 수도를 악하기 한 피규제집

단의 규제 수율 추정 결과와 벌칙부과의 정성 등에 한 조사결

과가 제시되어있다.

  규제의 실제 수율에 한 집행공무원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규

제를 “잘 지킨다”라고 응답한 상자는 체 100명 의 83명인 

83.0% 으며, “잘 지키지 않는다”가 17.0%로 나타나 집행공무원의 

부분이 피규제집단이 건강진단 규제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하 다. 

  “잘지키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17.0%의 조사 상자들을 상으로 

미 수 사유를 살펴보면 여러 이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와 

“장기근속시 불필요하다”가 각각 29.4%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진단규제를 감시‧감독하는 집행기 의 집행능력에 한 조사결

과를 살펴보면 “ 재의 집행력으로 당하다”가 46.0%, “ 재의 집행

력으로 충분하다”가 16.0%, 그리고 “ 재의 집행력으로 부족하다”가 

38.0%로 나타나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는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

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일반국민들을 상으로 한 조사결과와 비

교해 보면 일반국민들도 인력부족에 의한 단속기능 미흡과 그로 인한 

형식 인 감시‧감독을 우려하고 있음은 동일하 다. 이는 지방자치단

체 식품감시 인력의 반 인 문제로 향후 식품안 기반을 강화하기 

해서는 인력 증원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 반에 한 벌칙부과의 정성에 한 조사결과를 보면, “

재수  유지”가 체 100명  56명인 56.0%를 차지하 으며 “강화해

야 한다”는 21.0%, “완화해야 한다”가 23.0%로 나타나 규제 반에 

한 벌칙부과가 재 수  유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피규제집단과 동일

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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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규제집행자 규제 수도 조사결과

(단 : 명, %)

구분 빈도 비율

수율1) 계 100 100.0

매우 잘지킴 13 13.0

체로 잘 지킴 70 70.0

별로 잘 지키지 않음 17 17.0

매우 잘 지키지 않음 - -

미 수 이유2) 계 17 100.0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5 29.4

장기근속시 잊음 5 29.4

단속인력부족의 악용 2 11.8

검진기  이동 불편 2 11.8

바빠서 1 5.9

종사원의 잦은 이직 1 5.9

홍보부족 1 5.9

타부처 련 검진 실시 - -

입사 기라서 미검진 - -

행정규제 계 100 100.0

집행력 재 집행력으로 충분함 16 16.0

재 집행력으로 당함 46 46.0

재 집행력으로 부족함 38 38.0

벌칙부과 계 100 100.0

정성 강화 21 21.0

재수 유지 56 56.0

완화 23 23.0

주: 1) 무응답자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2) 공무원이 일반 으로 생각하고 있는 련 업주  종사원의 수율임.

   3) 잘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상자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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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第3次 集團(一般國民, 消費 ) 調査結果

가. 조사 상 일반  특성

  건강진단규제와는 직 인 련은 없으나 식품안 수  제고 차원

에서 일반국민들을 조사 상자로하여 규제순응도를 조사하 다. <표 

4-14>에는 조사 상 일반국민들의 일반  황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 상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22.3%, 경기지역 

이 20.6%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 으로 많았다. 각 지역별로 고른 

의견조사를 실시하기 하여 층화추출방법으로 조사 상자를 지역별

로 선정하 지만 실제 화조사상 조사에 응한 비율은 <표 4-14>처럼 

다르게 나타났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가 체 상자 412명  205명인 

49.8%, 여자가 207명인 50.2%를 차지하 으며, 연령별로 보면 30 가 

101명인 24.5%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40  22.6%, 20  19.7%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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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제3차 집단 조사 상 일반  특성

(단 : 명, %)

구분 빈도 비율

지역 계 412 100.0

서울 92 22.3

부산 36 8.7

구 22 5.3

인천 11 2.7

주 12 2.9

13 3.2

울산 8 1.9

경기 85 20.6

강원 13 3.2

충북 13 3.2

충남 16 3.9

북 16 3.9

남 16 3.9

경북 24 5.8

경남 31 7.5

제주 4 1.0

성별 계 412 100.0

남자 205 49.8

여자 207 50.2

연령별 계 412 100.0

20 81 19.7

30 101 24.5

40 93 22.6

50 59 14.3

60  이상 78 18.9

나. 규제인식도

  <표 4-15>에 일반국민의 식품 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실시 의무

규정에 한 규제인식도 악을 한 규제 인지도와 이해도에 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정기건강진단실시 의무규정에 한 일반국민의 규제인지도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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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본 결과 규제자체를 알고있는 상자는 체 412명  38.8%인 160

명이었으며, 해당업주나 종사원들이 규제를 반할 경우에 받는 행정

처벌규정에 한 인지 비율은 체의 32.5%로 규제자체의 인지도와 

더불어 피규제집단이나 집행공무원의 조사결과보다 매우 낮게 조사되

었다(표 4-7, 표 4-11 참조).

  규제자체를 인지하고 있는 상자들의 규제이해도를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응답자 160명  94명인 58.8%가 

“말만 들었다”라고 응답하 으며 “잘 알고있다”와 “ 략 으로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상자는 각각 체의 3.8%와 37.5%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 상자가 아닌 일반국민을 상으로 한 조사결과이기 때문

에 당연한 결과로 사료되지만 이 규제가 일반국민의 건강확보와 식품

안 리측면과 련이 있음을 감안할 때 다른 조사 상자들과 마찬

가지로 일반국민들의 인지율도 높은 것이 바람직하겠다.

〈표 4-15〉 제3차집단 규제인식도 조사결과

(단 : 명, %)

구분 빈도 비율

인지도 계 412 100.0

(의무규정) 인지 160 38.8

비인지 252 61.2

인지도 계 160 100.0

(처벌규정) 인지 52 32.5

비인지 108 67.5

이해도 계 160 100.0

잘 알고 있음 6 3.8

략 알고 있음 60 37.5

말만 들었음 94 58.8

주: 이해도  처벌규정 인지도 문항은 인지도(의무규정) 인지 상자만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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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제인정도

  <표 4-16>에는 일반국민의 규제인정도를 악하기 한 필요성, 수

의 성, 목 의 부합성 등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규제의 필요성에 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상자는 해당자 160명 의 153명인 95.6% 으며, “필요하지 

않다”가 4.4%로 나타나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의 조사결과에서 처

럼 부분의 일반국민도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규제 수 의 성에 한 조사결과를 보면, “ 하다”가 조사

상자 160명  127명인 79.3%를 차지하 으며 “ 하지 않다”가 

20.7%로 나타났다. 규제 수 이 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형식 이다”가 29.0%, “검사  진단항목 추가가 필요하다”가 22.6%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목 부합성에 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가 

해당자 160명  122명인 76.3%로 다수 으며 “도움이 되지않는다”가 

23.7%로 나타났다. 

  규제의 필요성과 수 의 성 그리고 목 부합성의 결과에 비추

어볼 때 일반국민도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의 조사결과처럼 부분

이 종사자 건강진단규제 자체를 매우 높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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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제3차집단 규제인정도 조사결과

(단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필요성 계 160 100.0

반드시 필요함 106 66.3

어느 정도 필요함 47 29.4

별로 필요없음 6 3.8

 필요없음 1 0.6

수 성 계 160 100.0

매우 하다 32 20.0

체로 함 95 59.4

별로 하지 않음 30 18.8

 하지 않음 3 1.9

부 사유1) 계 31 100.0

기 , 항목등의 신뢰성부족 4 12.9

보건증 등 이 규제 3 9.7

업체 자율시행 필요 - -

행정서류 리 불편 1 3.2

형식 9 29.0

직무/업종별 구분 4 12.9

검사  진단항목 추가(간염검사 등) 7 22.6

홍보부족 2 6.5

업체/종사자 분리 리 1 3.2

목 부합성 계 160 100.0

매우 도움이 됨 26 16.3

조  도움이 됨 96 60.0

별로 도움이 안됨 35 21.9

 도움이 안됨 3 1.9

주: 1) 무응답자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2) 부 하다고 응답한 상자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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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규제 수도

  <표 4-17>에는 일반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피규제집단의 규제 수

도에 한 의견을 악하기 하여 규제 수율과 규제 미 수 사유

에 한 조사결과를 제시하 다.

  피규제집단의 정기건강진단실시 의무규정 수여부에 한 조사결

과를 보면 규제를 “잘 지킨다”라고 응답한 상자는 총143명 의 65

명인 45.5%로 나타났으며 “잘 지키지 않는다”는 체의 54.5%로 나타

났다. 이는 피규제집단이 응답한 실제 규제 수율 98.8%와 집행공무

원이 생각하고 있는 피규제집단의 규제 수율 83.0%와는 상당한 차이

를 보이고 있어 자칫 식품 생 정책에 한 국민들의 불신감에 기인

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일반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피규제집단의 규제 미 수 이유를 살

펴보면 “공무원 단속인력 부족의 악용”이 31.%로 가장 높았으며 “

련업주  종사원의 필요성 인지부족”이 20.8% 고, “바빠서”가 

18.2% 그리고 “홍보부족”이 15.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일반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낮은 규제순응도 결과에 의해 실제 피규

제집단의 규제 순응 정도가 낮으며 형식 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

고, 한 감시‧감독 기 의 집행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밝 진 조사결

과에 해서는 추후 조사 상자간 심층 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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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제3차집단 규제 수도 조사결과

(단 : 명, %)

구분 빈도 비율

수율
1) 계 143 100.0

매우 잘지킴 8 5.6

체로 잘 지킴 57 39.9

별로 잘 지키지 않음 74 51.7

매우 잘 지키지 않음 4 2.8

미 수 이유
2) 계 77 100.0

타부처 련 검진 실시 - -

입사 기라서 미검진 - -

장기근속시 잊음 1 1.3

바빠서 14 18.2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16 20.8

종사원의 잦은 이직 7 9.1

단속인력부족의 악용 24 31.2

검진기  이동 불편 1 1.3

홍보부족 12 15.6

검사의 정확성 신뢰성 부족 2 2.6

주: 1) 무응답자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2) 소비자가 일반 으로 생각하고 있는 련 업주  종사원의 수율임.

   3) 잘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상자만 해당됨.

第 4節 規制 應度 比 分析

  1. 規制認識度

  [그림 4-2]와 [그림 4-3]에는 피규제집단(업주  종사원)과 집행공무

원 그리고 일반국민들간에 식품 양종사자 건강진단실시 의무규정에 

한 규제인식도를 그림으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규제인지도의 경우는 집행공무원이 질문문항에서 제외되었으며 규

제의 내용명확성에 한 조사에서는 일반국민이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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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규제인식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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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는 규제인지도, 처벌규정인지도, 이해도, 규제내용의 명확

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각 상별로 결과를 제시하 다. 

  체 으로 집행공무원의 규제인식도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일반국

민의 인식도가 상 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그림 4-3〕 규제인식도 결과분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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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에는 각 항목별 규제인식도 조사결과를 총 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규제인식도는 

집행공무원, 피규제집단, 일반국민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規制認定度

  [그림 4-4]와 [그림 4-5]에는 피규제집단(업주  종사원)과 집행공무

원 그리고 일반국민들의 식품 양종사자 건강진단실시 의무규정에 

한 규제인정도를 그림으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규제인정도에 한 각문항별 비교결과는 [그림 4-4]와 같다. 

〔그림 4-4〕 규제 인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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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5]에는 각 항목별 규제인정도를 총 으로 비교‧분석한 결

과가 제시되어있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규제인정도는 모든 조

사 상자에서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순서별로 보면 일반국민, 피

규제집단, 집행공무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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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규제 인정도 결과분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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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規制遵守度

  [그림 4-6]에는 피규제집단(업주  종사원)과 집행공무원 그리고 일

반국민들의 건강진단실시 의무규정의 규제 수율에 하여 그림으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그림 4-6]에는 규제 수도 조사항

목 에서 규제집행력과 벌칙부과의 정성에 한 결과를 제외한 규

제 수율만 제시되었다.

〔그림 4-6〕 규제 수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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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規制 應度

  이상의 [그림 4-2]부터 [그림 4-6]까지 규제인식도와 규제인정도 그

리고 규제 수도를 일반 인 산출평균으로 비교한 규제순응도의 결과

를 [그림 4-7]에 제시되어있다.

  여러 조사결과를 살펴 볼 때 피규제집단 즉, 실제 규제 상자들의

규제 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행공무원들이 생각하는 피규제

집단의 규제 수율도 일반국민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피규제집단의 규제 수율이 피규제집단과 집행공

무원의 조사결과와 다른 원인에 해서는 향후 구체 인 연구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국민의 규제인지도를 향상시키기 한 홍보방

안의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부족한 행정집행력으로 보완하

기 한 방안이라고도 사료된다. 

〔그림 4-7〕 규제 순응도 비교분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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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림 4-2]부터 [그림 4-6]까지의 규제순응도에 한 조사결과(인식도, 인

정도, 수도)를 응답 상별로 산출평균을 계산한 것임.



第 5章 規制 應度 提高方案

  규제순응도 제고방안을 규제 인식도, 규제 인정도, 규제 수도로 

나 어 각각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規制認識度

  규제순응도를 제고하기 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피규제집단의 

교육과 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나 실제 재의 행정집행능력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후 단속 련 업무가 

해당지역 민원  추후 자치단체장의 선거와 연 되어있고 단속인력 

한 구조 조정이후 폭 감원되어 련 인력의 부족 상을 감안하여 

피규제집단의 규제 순응도를 확보하기 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

이다. 사실상 피규제집단, 일반국민, 그리고 집행공무원들을 포함한 

사회 반의 의식향상이 이루어 질 때 실 으로 가장 합리 인 규제

순응 제고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規制認定度

  식품 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실시에 한 규제에 해서 피규제

집단과 집행공무원, 그리고 제3차 집단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수 의 규제 존치가 필요하다. 다만 행 규제를 장에 용함에 

있어 효율 인 집행‧ 리를 한 탄력 인 규제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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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規制遵守度

  2002년 7월부터 실시하는 PL법(제조물책임법) 등에 극 으로 

처하기 한 련 업체의 자체 응 방안 마련으로 식품안 리시스

템 강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행과 같이 모든 업종에 

일률 으로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기보다는 업종별, 업무별  장

종사자 범  등을 구분하여 검사기간이나 검사항목 등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개선한다면 규제 수도를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

이다.

   행정집행력이나 법규정의 강화만으로 식품안 과 소비자건강의 보

호는 불가능하다. 사 규제 인 법규정의 실  강화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사후 리 차원의 홍보  교육강화와 국민의식수  향상 등이 

함께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식품분야는 다른 행정분야와 달리 사

인 규제 즉, 기 규격이나 항목 등이 과학  근거에 의해 설정되기 

때문에 식품분야의 규제를 타 행정규제와 마찬가지로 일률 인 잣

로 단하여 완화정책으로 일 한다면 식품안 은 보장되기 힘들 것

이다. 

  실제 규제의 상은 식품이나 음식은 제공하는 련업체종사자들이

나 규제정책의 최종 당사자들은 다수의 국민 체가 된다는 것을 간과

하지 말고 OECD의 권고사항처럼 일 인 사후규제 강화보다는 사

 규제의 과학  근과 더불어 부족한 행정집행력을 보완할 수 

있는 사후 리 응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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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1. 規制 應度 調査說問紙

1. 피규제집단(업주  종사자) 규제순응도 조사 설문지

규제순응도 조사

식품 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의무 규정 - 종사자(피규제집단)

   

                                   지역코드            id            조사원코드  

날    짜 : 2003년    월     일 

화번호 : __ -__ - ___

안녕하십니까? 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

니다. 

희 기 에서는 정부규제  하나인 정기건강진단 실시에 한 국민들의 의

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에 한 련 업주  종사자들의 의견을 악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실성 없는 규제의 폐지 는 규제강화 

등의 정비를 한 목 으로 이 지는 것입니다. ______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

용은 정부규제를 정비하는데 요한 자료로 사용되며,  비 이 보장됩니

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조사에 응해주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SQ1 지역: 

□①서울  □②부산  □③ 구  □④인천  □⑤ 주  □⑥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 북  

□⑬ 남  □⑭경북  □⑮경남  □⑯제주

SQ2 상업체:

□①제조가공업 

□②식품 객업(휴게음식)    □③식품 객업(일반음식)

□④식품 객업(단란주 )    □⑤식품 객업(유흥주 )

SQ3 조사 상자: □①업주  □②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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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인지도

1-1. ○○님께서는,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건강진단실시 의무규정을 알고 계

십니까? 

    □① 알고 있다 (→1-2번 이동)     □② 모르고 있다 (→3-1번 이동)

1-2. 그 다면, ○○님께서는 정기건강진단실시 규제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

니까?

   □① 구체 으로 자세히 알고 있다

   □② 구체 으로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말만 들어본 정도이다.

1-3. ○○님께서는, 정기건강진단실시 의무를 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

태료 즉, 업주 최  50만원, 종사원 최  10만원』이 부과되고 있는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재 정부에서는, 정기건강진단에 한 실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

다.

상 건강진단항목 횟수

식품 는 식품첨가물(화학  합성품 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을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가공,조리, 장,운반 는 매하는데 

직  종사하는 자. 다만, 업자 는 종업

원  완 포장된 식품 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는 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를 제외

한다.

1.장티푸스(식품 생

련 업  집단 식

소 종사자에 한한다)

2.폐결핵

3. 염성 피부질환(한센

병등 세균성피부질환

을 말한다)

1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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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 다면, ○○님께서는 이상의 규제내용이 명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명확하다.         (→2-1번 이동)

  □② 체로 명확한 편이다.  (→2-1번 이동)

  □③ 별로 명확하지 않다.    (→1-4-1번 이동)

  □④  명확하지 않다.    (→1-4-1번 이동)

  1-4-1. 그 다면, ○○님께서는 규제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구체 으로 무엇입니까?




규제인정도

2-1. ○○님께서는 해당 업주나 종사원에게 정기건강진단실시 규정을 정하고, 지키

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③ 별로 필요없다

   □④  필요하지 않다

2-2. ○○님께서는 “정기건강진단 실시”규제의 내용이나 규정이 실 으로 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하다      (→2-3번 이동)

   □② 체로 하다    (→2-3번 이동)

   □③ 별로 하지 않다 (→2-2-1번 이동)

   □④  하지 않다 (→2-2-1번 이동)

  2-2-1. 그 다면, ○○님께서는 규제가 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구

체 으로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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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 규제는 “종사자 건강확보에 의한 제공식품 등의 안 성 제고” 를 목 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님께서는 본 규제가 이러한 목 을 달성하는데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체로 도움이 된다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규제 수도

3-1. ○○님께서는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제에 따라 정기검진을 받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잘 지키고 있다     (→3-2번 이동)

   □② 체로 잘 지키고 있다   (→3-2번 이동)

   □③ 별로 지키지 않고 있다   (→3-1-1번 이동)

   □④  지키지 않고 있다   (→3-1-1번 이동)

  3-1-1. 그 다면, ○○님께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규제를 지키지 않으셨습니

까?




3-2. 재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제를 반할 경우,『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즉, 

업주 최  50만원, 종사원 최  10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님께서는 

재의 행정처벌수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강화해야 한다

   □ ② 재 수 이 당하다

   □ ③ 완화해야 한다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주셔서 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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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집행자(공무원) 규제순응도 조사 설문지

규제순응도 조사

식품 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의무 규정 - 공무원(규제집행자)

   

                                   지역코드            id            조사원코드  

날    짜 : 2003년    월     일 

화번호 : __ -__ - ___

안녕하십니까? 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

니다. 

희 기 에서는 정부규제  하나인 정기건강진단 실시에 한 국민들의 의견

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에 한 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악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

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실성 없는 규제의 폐지 는 규제강화 등의 정비를 

한 목 으로 이 지는 것입니다. ______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정부규제

를 정비하는데 요한 자료로 사용되며,  비 이 보장됩니다. 잠시만 시간

을 내셔서 조사에 응해주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SQ1 지역: 

□①서울  □②부산  □③ 구  □④인천  □⑤ 주  □⑥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 북  

□⑬ 남  □⑭경북  □⑮경남  □⑯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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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인지도

1-1. ○○님께서는 식품 련 업주  종사원들의 정기건강진단실시 규제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구체 으로 자세히 알고 있다

   □② 구체 으로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말만 들어본 정도이다.

1-2. ○○님께서는, 련업주들이 정기건강진단실시 의무를 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즉, 업주 최  50만원, 종사원 최  10만원』이 부과되고 

있는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재 정부에서는, 정기건강진단에 한 실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 건강진단항목 횟수

식품 는 식품첨가물(화학  합성품 는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를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장, 운반 는 매하

는데 직  종사하는 자. 다만, 업자 는 

종업원  완 포장된 식품 는 식품첨가

물을 운반 는 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장티푸스(식품 생

련 업  집단 식

소 종사자에 한한다)

2.폐결핵

3. 염성 피부질환(한센

병 등 세균성피부질

환을 말한다)

1회/년

1-3. 그 다면, ○○님께서는 이상의 규제내용이 명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명확하다.         (→2-1번 이동)

  □② 체로 명확한 편이다.  (→2-1번 이동)

  □③ 별로 명확하지 않다.    (→1-3-1번 이동)

  □④  명확하지 않다.    (→1-3-1번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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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그 다면, ○○님께서는 규제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구체 으로 무엇입니까?



규제인정도

2-1. ○○님께서는 해당 업주나 종사원에게 정기건강진단실시 규정을 정하고, 지키

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③ 별로 필요없다

   □④  필요하지 않다

2-2. ○○님께서는 “정기건강진단 실시”규제의 내용이나 규정이 실 으로 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하다      (→2-3번 이동)

   □② 체로 하다    (→2-3번 이동)

   □③ 별로 하지 않다 (→2-2-1번 이동)

   □④  하지 않다 (→2-2-1번 이동)

  2-2-1. 그 다면, ○○님께서는 규제가 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구

체 으로 무엇입니까?



2-3. 이 규제는 “종사자 건강확보를 통한 식품 등의 안 성 제고”를 목 으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님께서는 본 규제가 이러한 목 을 달성하는데 실제 얼마

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체로 도움이 된다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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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수도

3-1. ○○님께서는 식품 련 업주  종사원들이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제에 따라 

정기건강검진 실시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지키고 있다     (→3-2번 이동)

   □② 체로 잘 지키고 있다   (→3-2번 이동)

   □③ 별로 지키지 않고 있다   (→3-1-1번 이동)

   □④  지키지 않고 있다   (→3-1-1번 이동)

  3-1-1. 그 다면, ○○님께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련 업주  종사원들이 

규제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3-2. ○○님께서는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제를 리‧감독하는데, 행정기 이 가지

고 있는 집행력(통제‧단속 등의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재의 집행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 ② 재의 집행력 정도면 당하다

   □ ③ 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

3-3. 재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제를 반할 경우,『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즉, 

업주 최  50만원, 종사원 최  10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님께서는 

재의 행정처벌수 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강화해야 한다

   □ ② 재 수 이 당하다

   □ ③ 완화해야 한다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주셔서 단히 감사드립니다.



附 111

3. 제3차집단(소비자) 규제순응도 조사 설문지

규제순응도 조사

식품 양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의무 규정 - 소비자(제3차 집단)

   

                                   지역코드            id            조사원코드  

날    짜 : 2003년    월     일 

화번호 : __ -__ - ___

안녕하십니까? 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

니다. 

희 기 에서는 정부규제  하나인 식품 련업주  종사자의 정기건강진단 

실시에 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에 한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악

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실성 없는 규제의 폐지 는 

규제강화 등의 정비를 한 목 으로 이 지는 것입니다. ______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정부규제를 정비하는데 요한 자료로 사용되며,  비 이 보장

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조사에 응해주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SQ1 지역: 

□①서울  □②부산  □③ 구  □④인천  □⑤ 주  □⑥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 북  

□⑬ 남  □⑭경북  □⑮경남  □⑯제주

SQ2 성별: □①남자  □②여자

SQ3 연령: □①20   □②30   □③40   □④50   □⑤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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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인지도

1-1. ○○님께서는, 식품 련 업주  종사자를 상으로 1회/1년 정부에서 정기

건강진단실시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1-2번 이동)     □② 모르고 있다 (→3-1번 이동)

1-2. 그 다면, ○○님께서는 정기건강진단실시 규제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구체 으로 자세히 알고 있다

   □② 구체 으로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말만 들어본 정도이다.

1-3. ○○님께서는, 해당 업주  종사원이 정기건강진단실시 의무를 반할 경

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즉, 업주 최  50만원, 종사원 최  10만원』

이 부과되고 있는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규제인정도

2-1. ○○님께서는 식품 련 업주나 종사원에게 정기건강진단실시 규정을 정하고, 

지키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③ 별로 필요없다

   □④  필요하지 않다

2-2. ○○님께서는 “정기건강진단 실시”규제의 내용이나 규정이 실 으로 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하다      (→2-3번 이동)

   □② 체로 하다    (→2-3번 이동)

   □③ 별로 하지 않다 (→2-2-1번 이동)

   □④  하지 않다 (→2-2-1번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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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그 다면, ○○님께서는 규제가 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구

체 으로 무엇입니까?




2-3. 이 규제는 “종사자 건강확보에 의한 제공식품 등의 안 성 제고” 를 목 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님께서는 본 규제가 이러한 목 을 달성하는데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체로 도움이 된다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규제 수도

3-1. ○○님께서는 식품 련 업주  종사원들이 “정기건강진단 실시” 규제에 따라 

정기건강검진 실시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지키고 있다     (→3-2번 이동)

   □② 체로 잘 지키고 있다   (→3-2번 이동)

   □③ 별로 지키지 않고 있다   (→3-1-1번 이동)

   □④  지키지 않고 있다   (→3-1-1번 이동)

  3-1-1. 그 다면, ○○님께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련 업주  종사원들이 

규제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주셔서 단히 감사드립니다.



附  2. 規制 應 確保戰略

  규제순응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순응확보를 

한 략을 순차 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순차 이란 

체 인 정책과정, 즉 결정, 집행  평가의 개에 따라 지켜져야 

할 원칙들을 단계 으로 제시한다는 의미이다.

원칙 1 : 규제 장의 문제를 체계 으로 악하고 분석해야 한다.

  규제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내용이나 수단을 택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 장에 한 문제 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순응

지향  규제개 은 규제법령에 앞서 문제의 악과 분석으로 출발하

여야 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규제설계시에 요한 규제불응의 내

용  유형 등을 체계 으로 악하고, 이를 토 로 문제해결의 우선

순 를 설정한 국가들이 규제의 목표달성에 있어 략 인 성과를 거

두었다(OECD, 1998).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 있어서도 

장에 한 정보, 를 들면 규제 상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이 담당실무자들로부터 제기된 바 있다. 

이는 규제 장에 한 객  정보가 거의 부재할 뿐더러 그 체계  

조사에 한 의미나 심이 빈약하다는 데 기인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규제 장의 문제를 악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특히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지 하고자 한다.

원칙 1-1 : 규제 장의 문제 악‧분석을 한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규제 장에서 일어나는 구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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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하는 시스템이 사실상 가동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를 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분명히 하고, 이에 한 투자가 

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진체계의 구성  운 을 통

해 먼  련 정보  자료를 체계 으로 수집해야 한다. 

아울러 규제 장에서 수집된 정보를 축 하여 장기  에서 

이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장정보시스템(가칭)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본 시스템은 규제 련기 간의 정보공동 활용능력을 진

하는 동시에 규제 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해 함께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 도 있다.

 한편 추진체계는 규제분야별 해당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

어야 하며, 련 시민단체나 문가단체의 참여가 가능한 네트워크의 

형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칙 1-2 : 규제 상집단의 특성  실  여건을 고려하는 문제

악이 되어야 한다.

 

지 까지의 규제내용이나 수단은 규제 상집단을 동일시하는 제

에서 획일 인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이는 규제 상집단의 다양한 

성격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규제불응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따

라서 규제 장의 문제를 악할 때부터 규제 상집단을 유형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를 들어, 환경규제의 경우 기업과 소기업간에

는 순응능력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을 고려하

지 못할 경우 소기업은 실 으로 순응할 의지나 노력을 상실하게 되

며, 그 결과 낮은 순응률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인 것이다.

규제 상집단을 유형화하고, 이를 규제 안의 선택과 연결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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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서 몇 가지 단기 이 있을 수 있다. 를 들어, 규제순응에 

한 의지 정도, 순응에 필요한 경제  부담능력의 보유, 기술, 지식 

 정보의 수  등은 요한 기 으로 작용할 것이다.

원칙 1-3 : 규제의 문제 확인  분석 활동은 지속성을 띠어야 한다. 

규제정책의 수행시 그 문제 악  분석은 규제결정단계뿐만 아니

라 규제집행 등 정책과정 반에 걸쳐 지속 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

다. 특히 규제가 집행될 때, 정책결정자들은 계속 으로 문제확인단계

로 돌아가서 규제가 기 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만약 그 지 못하

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해 모니터링하고, 이를 규제품질의 

개선에 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원칙 2 : 규제정책의 내용  결정과정이 순응친화 이어야 한다.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다. 정책의 내용과 

결정방식에 따라 정책의 집행가능성, 특히 정책순응의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규제정책에 있어서도 그 결정

시 규제순응의 문제를 염두에 둘 때 규제목표의 효과  달성이 가능

해진다.

규제순응제고의 에서 규제정책을 결정하기 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하나는 정책내용 자체의 문제로서 실

가능성, 구체성, 지속성 등이 요한 기 이 된다. 다른 하나는 규

제결정과정에서부터 정책 상집단이나 규제순응을 진할 수 있는 제

3자 집단의 참여를 실질화하는 방안의 모색이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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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맥락에서 몇 가지 정책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원칙 2-1 : 규제결정이 규제 장의 문제 악을 기 로 행해져야 한다.

재 우리나라의 규제개 은 부처별로 작성한 개 안을 규제개

원회가 최종 심의‧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규제 장의 실태가 충분히 반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규제 장의 문제 악  분석활동이 규제개 에 직 으로 연계되어

야 한다. 만약 그 지 못할 경우 규제 장의 문제 악 노력은 하나의 

형식  활동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

규제 장과 규제개 을 연계시키기 한 한 방안으로서 재의 규

제 향분석제도의 보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

면, 규제 향분석시의 평가요소는 규제의 신설 는 강화의 필요성, 

규제목 의 실 가능성, 규제내용의 객 성과 명료성 등 8개로 이루

어져 있다. 이에 추가하여 규제 장의 문제에 한 정보  자료의 

분석‧활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평가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다만 재의 평가요소에 한 분석이 체계 이라기보다는 담당

료의 개인  단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 규

제 향분석에 한 심의도 련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규제 장의 정보를 

극 활용할 수 있는 실질 인 제도   차상의 보완이 필요하다

고 단된다.

아울러 규제개  는 결정 담당자가 규제 장의 정보에 용이하게 

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 규

제 장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시민단체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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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단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원칙 2-2 : 규제개 추진기 내에서의 업무공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재 규제개 추진체제는 규제개 원회, 앙부처 규제개 추진

단과 규제심사 원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심사 원회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조직  집행구조(multi-organizational 

implementation structure)에서는 참여기 간의 부 한 업무분담  조

정으로 인해 정책이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1) 같은 맥락에서 규제

정책의 경우에도 규제개 추진기  사이의 비합리  업무분담, 의사

소통  정책조정의 결여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지 되

어 왔다(김종석 외, 1999:22～27). 아울러 개별 행정부처나 지방자치단

체내의 규제정책 련 업무조정 문제도 요하다. 를 들어, 동일 조

직내에서도 규제를 담당하는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이들간의 업무공조

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개별규제의 장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채 규

제결정  집행이 비 실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간의 업무공조체제가 잘 구축‧운 될 때 규제내용의 일

성 유지가 용이해지고, 부드러운 경쟁을 통해 정책오류의 확인  

수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해서는 규제담당기 간의 계에 

한 재설정이 필요하다. 흔히 정책조정의 원활화를 한 방안으로서 

하의상달식(top-down)과 하의상달식(bottom-up) 근에 한 논의가 있

어 왔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주로 하의상달식이 선호되는 반면, 

1) 다조직  집행구조의 에서 국가GIS정책을 분석한 박경효 외(1998)의 

연구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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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자들간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지난 2년 간의 규제개 은 규제개 원회

를 심으로 한 집권  수행체계에 크게 의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장 심의 규제순응 확보를 해선 이에 한 부분

 수정이 불가피한 시 이라고 보여진다. 를 들어, 규제개 시 하

부집행기 의 의견과 실정을 토 로 앙개 기 이 정책결정  감

독 권한을 행사하는 하의상달과 상의하달의 충  근방안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칙 2-3 : 규제결정시 규제 상집단  제3자 집단의 의견수렴을 

공식화한다.

규제결정시에 상집단  제3자 집단으로부터 그들의 의견을 수렴

‧반 하는 것은 향후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규제순응을 확보한다는 측

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한 제도  장치는 미흡한 편이다.

를 들어,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규제를 신설 는 강화시에 객

 자료와 계량 인 분석을 통하여 8가지 평가요소에 한 실성 있

는 분석내용을 담은 규제 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규제 향분석시에 규제 상집단  제3자 집단의 의견수렴을 공

식화하지는 않고 있다. 한 규제심사에 있어서도 규제 향분석 결과

를 기 로 계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는 거치고 있으나 규제

순응의 실질  주체가 되는 상집단이나 규제순응에 있어 매제 역

할을 하는 제3자 집단의 참여는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규제 향분석서 작성단계에서부터 이들 집단의 의견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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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할 수 있는 제도화 노력이 요구된다. 한 방안으로서 재의 규제

향분석 평가요소인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  국민

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이들 집

단의 의견수렴 실 을 첨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원칙 3 : 규제순응 확보를 해 순차  근 략을 수립‧실시한다.

정부의 개입정도가 강한 규제수단들은 능률성, 효과성, 정치  수용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부정  평가를 받아 왔다. 능률성의 에서 

정부개입의 정도가 강한 규제수단들은 모니터링과 강제를 하여 상

당한 행정자원이 소요되며, 그 효과나 성과 한 분명치가 않을 뿐더

러 정치 으로도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정부개입의 정도가 

약한 정책수단일수록 기업에게는 더 큰 융통성이 부여되므로 능률성

이나 효과성, 그리고 정치  수용성의 측면에서는 좋은 규제수단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OECD, 2000).

이러한 을 고려하여 과거의 정부에 의한 명령지시  규제방식은 

민간의 규제순응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규제수단의 도입

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앞에서 지 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상집단의 자율규제 능력이나 의지는 선진외국들과는 달리 많이 떨어

진다는 게 일반  지 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범 한 규제 안을 

극 활용하는 신축 인 규제순응 확보 략의 설정이 요구된다. 본 연

구에서 제시하는 순차  근 략이란 “정부가 행한 규제 장의 문제 

악  분석을 바탕으로 규제 상에게 합한 규제수단을 택한 후 

이를 정기 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른 규제수단을 단계 으

로 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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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순응을 한 순차  근 략은 어떤 규제수단이 처음 용될 

때는 효과 일 것이라고 상되었으나 막상 실제 용단계에서는 비

효과 일 수 있으며, 한 처음에는 효과 이었으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비효과 인 것으로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아울러 

규제수단들은 정부개입  강제 정도가 약한 수 에서부터 아주 강한 

수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이들을 단계  는 병렬 으로 용한

다면 규제 장에 맞는, 그리고 상황  변화에 따른 규제 응성(regulatory 

responsiveness)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OECD, 2000).

원칙 3-1 : 규제수단은 상집단의 특성에 따라 하게 선택되어

야 한다.

 

처음의 규제수단은 정부가 규제 장의 실태를 악한 정보를 바탕

으로 가장 합하다고 단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규제 상인 개

인이나 기업의 특성, 그들의 규제순응 능력, 개별규제의 성격 등을 토

로 규제 상집단을 세부 으로 유형화하여 거기에 알맞은 규제수단

을 선택하게 된다. 한편, 넓은 의미로 볼 때, 규제수단의 선택 유형은 

크게 통  정부규제, 규제  안  비규제  안의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2)

2) 이러한 규제수단의 세 가지 분류는 김태윤(1999)의 방식을 토 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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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3-2 : 가능한 한 규제 상집단에게 규제수단 선택의 폭을 넓

다. 

규제수단의 최종  선택은 정부 는 규제 상집단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정부가 선택한다는 것은 규제 장의 문제분석을 기 로 

정부가 단일의 규제수단을 선정하여 규제 상집단에게 제시하는 방안

이며, 규제 상집단이 선택한다는 것은 정부가 규제 장의 문제분석

을 토 로 합하다고 단되는 복수의 규제 안을 제시하고 상집

단이 이들  자신에게 알맞은 하나를 최종 선택하는 방식이다. 따라

서 후자는 기본 으로 자에 비해 규제수단의 선택방식이 민간 주

라는 차이를 지니고 있다. 이는 규제 상집단의 재량을 기 로 하기 

때문에 자발 인 순응의지, 규제순응 개선노력 등을 진한다는 상

 장 이 있을 것이다. 

규제개  는 규제순응의 문제와 련하여 세계 인 추세가 민간

의 자율과 역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능

한 범 내에서 민간에게 최종 인 규제수단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다만 양자는 거시  측면에서 보면 경제, 환경, 

산업안  등 규제분야의 특성에 따라 취사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원칙 3-3 : 다양한 규제수단이 순차 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규제순응 제고를 해선 특정 수단의 경직  용보다는 시간  차

원에서 다양한 수단을 순차 으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즉, 다

양한 규제수단  규제 상집단의 능력이나 여건에 합한 것을 선택

한 후 이에 한 정부의 사후  평가를 통해 필요할 경우 다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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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환해 나가는 것이다. 를 들어, 비규제 안을(자율규제, 자발

 약, 경제  유인 등) 시행한 후 이것이 실패할 경우에 규제  

안(성과기 규제, 과정규제, 사후  통제 등)을 용하고, 만약 이 방

식도 문제가 있다면 통 인 명령지시  정부규제로 돌아가는 것이

다. 다만 유의할 은 이러한 규제방식의 환이 정기 이고 체계

인 평가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 4 : 규제순응 확보를 한 기반조성의 요성을 인식하고 노

력해야 한다.

규제순응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규제내용이나 수단, 집행노력 등에 

못지 않게 요한 것이 규제기반을 조성‧강화하는 일이다. 이러한 기

반이 미비할 경우 구체 인 정책노력은 실 되는 데 큰 어려움에 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규제기반과 련된 주요 요소들로서는 규

제 상집단  집행 료에 한 교육  홍보, 규제순응의 매제 역

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제3자 집단과의 정책  공조노력, 그리고 규제

정책에 한 정치 지지 확보 등을 지 할 수 있다.

원칙 4-1 : 규제 상집단  집행 료에 한 교육  홍보의 실시

를 통해 규제의 정당성과 그 내용을 충분히 사 에 인

식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정부 차원의 규제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한 체감도가 낮다는 것은 문가나 시민의 공통된 지 이다. 그 이

유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으나 집행 료와 규제 상집단이 규제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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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

서 이들에 해 정책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달하

는 것은 규제정책에 한 거부감을 이는 동시에 참여와 지지를 유

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 로 재 규제개 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된 규제내용

을 국민들에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 략은 최근의 고객

지향  행정이란 에서 볼 때 소극 이란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집행 료들이 규제내용을 잘 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악하고 있더

라도 자기이익  에서 국민들에게 극 으로 알리지 않는 것도 

한 이유가 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할 수 있는 

극 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

에서 폐지‧개선된 규제내용, 규제신고 수  처리결과 등을 포함하

는 독립된 규제개 사이트를 개설‧운 함으로써 개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정보의 시 제공을 도모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기

된다(김종석 외, 1999:105).

한편 집행 료의 경우에는 앙에서 바  규제내용이 제 로 달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다 요한 것은 최근의 규제완화에 

한 공무원들의 부정  인식이라고 하겠다.3) 이를 보완하기 해서 

의식개 교육에 의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장기 인 효

과를 기 할 수 있을 뿐 직 인 안이라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피규제자에 의한 규제집행부서나 료에 한 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 를 부여하는 극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지방정부의 경제  규제에 있어서 지역상공인들은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

가 규제개 의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 다(신희권, 1996: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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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4-2 : 제3자 집단과의 연계를 통해 규제정책공동체를 형성한다.

규제다원주의 에서 보면, 정부 이외에도 규제자의 역할을 신

하거나 보완해  수 있는 여러 사회  집단들이 존재한다. 즉, 규제

과정에서 규제자를 신하여 규제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 회, 

융기 , 시민단체 등과 같은  다른 집단이 있을 수 있다. 구체

인 활용 로서는 은행기 이 출을 할 때 규제 상기업의 환경 괴

행 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 하거나 시민단체가 환경 괴행 를 

한 기업의 상품에 해 불매운동을 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자율규제의 경우에도 제3자인 외부기 의 보조 인 개입이 있을 

때 순기능 이다. 정부가 산업체와 함께 목표와 략을 상할 때 외

부기 이 이에 함께 참여하여 상내용과 합의된 사항에 한 이행여

부를 밝 주게 되면 더욱 효과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3자 집단의 활용은 몇 가지 에서 유용성이 있다. 우선 

규제기 의 제한된 자원을 생각할 때 이들 집단들의 활용은 정부의 

직  규제에 따른 행정비용을 상당히 감시켜  수 있다. 한 

제3자 집단은 정부보다 기업 등 규제 상집단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

는 데 훨씬 효과 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부에 한 민간

부문의 불신이 강한 경우 이들은 규제정책의 정당성 확보에 도움이 

되며, 종국 으로는 규제순응 향상이라는 정  결과를 가져올 것이

다. 그 기 때문에 정부는 공식 인 회의체 형태를 통해 보다 직

인 상호 계 구축에 나서거나 아니면 규제불응 련 사례공개, 제도

인 운 지원 등을 통해 간 인 연계노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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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4-3 : 규제정책의 목표  필요성에 한 정치사회  지지를 

확보한다.

규제정책이란 그 속성상 상집단으로부터 거부감을 발생시킬 소지

가 많다. 특히 정부의 신뢰성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 으

로 반드시 필요한 규제의 경우에도 사회로부터 심리 인 항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규제순응의 확보를 해선 사회 반

에 걸친 규제정책의 취지, 목표, 필요성 등에 한 이해와 심이 제

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의 지지 획득을 

한 노력이 평상시에도 일 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규

제개 에 한 정치사회  공감 를 형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그리고 

정당성 없는 규제 상집단의 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개  흐름에 무게를 더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따라

서 규제정책과 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정하게 알리고, 그들로부터 

조를 구하는 진지한 자세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칙 5 : 규제정책의 집행가능성 제고를 한 정책  지원을 강화

한다.

원칙 5-1 : 규제기 의 집행에 필요한 자원의 확충을 도모한다.

규제정책의 순응 여부를 감시‧확인하고 이에 한 한 처를 

하기 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인력과 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우리

는 이러한 자원이 만성 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필요자원의 부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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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규제행정업무 수행시 민서비스의 획일 , 경직  공 을 가져

온다는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4) 결국 규제순응 확보를 해서는 일정

한 정도의 자원투자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긴축 산의 시 에서 

실 가능성이 높은 안이라고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규제

순응의 제고가 가져오는 성과를 이러한 투입비용과 비교한다면 체

인 에서는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규제집행 료의 문성이나 공정성 한 집행능력의 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먼  문성은 련법령에 한 충분한 이해, 규제정책의 

취지, 내용  수단에 한 지식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앙부처 공무원과 일선의 집행공무원 사이에 정책목표나 내용 

등에 한 이해 정도의 차이로 인해 집행시 불 화음을 일으키고, 피

규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정책의 일 성에 한 회의를 품게 만드

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집행인력의 문성 제고를 한 방안, 

특히 인사 리  측면에서의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공무원 순환

보직의 카테고리화(유사 규제분야간 이동 등), 인센티 시스템을 활용

한 한 수 의 경쟁 유도, 법규 심의 감사 지양 등이 그 가 될 

수 있을 것이다.5)

4) 이와 련하여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에 있어서 공해배출부과 제도, 환경

개선부담 제도 등과 같은 시장유인  정책수단들이 왜곡된 채 성 하게 

도입되고 이유를 분석한 최병선(1992)의 연구는 요한 시사 을 제공하

고 있다. 그에 따르면, 당시의 환경처가 산 등의 극심한 제약속에서 환

경 련 조직과 인력의 확 를 해 각종 부과  등의 시장유인  규제수

단을 통해 기 을 조성하려 하 다는 것이다. 민간은 경제  부담만 지고 

환경오염의 제거는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이러한 발상은 처음부터 시장유

인  수단의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5) 규제개 의 체감도를 높이기 해서 공무원들이 피규제자의 이해를 구하

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가능한 한 문제를 해결해 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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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규제집행시 공정성이 확보되어야만 피규제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개인  연계나 정치  향력 등과 같은 비합

리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우리나라의 정책수행 실에 있어서 규제

기 , 규제 료  상지역 등에 따른 일 이지 못한 규제집행은 

비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 결과 규제 상집단의 순응의지가 크

게 감퇴하는 양상이 래되기도 한다.

원칙 5-2 : 규제 상집단의 규제순응능력을 개발하여 극 활용한다.

규제 상집단이 규제순응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는 어떻

게 규제에 순응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규제 신

략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에 한 교육, 보조  지

, 자문제공 등을 통해 규제순응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요하다.

한 로 소기업의 경우 규제순응의지가 약한 보다 근본 인 이유

는 규제순응에 필요한 한 정보와 기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조사되고 있다. 즉, 기업이 도입하고자 하는 특정한 기술에 한 정보

가 없기 때문에 환경문제와 미래에 한 불확실성이 가 되는 경우에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기업의 경 자와 소유자들을 상으로 

이들의 기업에 맞는 정보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인식  태

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소기업의 규제순

응을 해 각종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차 일반화되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 환경청은 사이버공간에서 국가환경규제 수지원센터를 마련

는 정 인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해서는 공무원들이 상

에 따라 법의 취지에 맞게 탄력 으로 운용해야 하나 실제로는 감사를 의식

하여 무조건 안 되는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최민호, 20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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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소기업의 큰 비 을 차지하는 특정한 산업체들에 하여 규제

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한 정보를 아주 쉽게 상세히 제공하

고 있다.

따라서 규제 상집단이 규제순응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구체  이유들을 악하여 규제개

에 반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를 들어, 규제순응과 련된 민원들이 규제집행기 의 책임자들에게 

직  달되고, 이에 한 개선노력을 사후에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식의 제도  보완이 요구되는 것이다.

원칙 6 : 규제순응 정도를 지속 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한다.

규제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규제순응의 정도를 정기 으로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그 성과를 평가하여 규제결정  집행단계에 다시 환류

시키는 순환  정책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노력은 몇 가지 측

면에서 그 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평가가 결여될 경우 규제

순응을 한 지속  개선노력이 수반될 수 없다는 이다. 즉, 규제순

응의 성공 는 실패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이를 정책 안 마련에 활

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집행기  는 료들의 노력을 평가하여 이

들에게 인센티 를 부여한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무

임승차자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열심히 하는 기 이나 개인에게 

정한 보상을 제공해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규제 안의 순차  

용을 해서도 평가는 필수 이다.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양한 규제

수단을 단계 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련하여 규제집행 료의 실 을 평가할 때 규칙순응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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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한정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합법성 심의 감독과 통제는 

집행 료들로 하여  더욱더 법규에만 집착하는, 소  규칙에의 동조

과잉에 따른 목표 치(goal displacement) 상을 래한다. 이럴 경우 

료들의 행 는 보다 형식화되고 무사안일 이며, 복지부동의 형태

를 보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특히 한국행정의 보상체계가 법  수

를 가장 요한 기 으로 하여 이 지고 있기 때문이다(최민호, 2000). 

따라서 집행 료의 업무를 평가할 때 경직 인 법규해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역기능 이며, 만약의 경우 그들이 좋은 의도

를 가지고 극 으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 실수가 나타났다면 이를 

허용하는 유연한 감사시스템의 용이 필요할 것이다.

원칙 6-1 : 지속 으로 규제순응을 모니터링하고 한 보완 책

을 마련한다.

규제순응에 한 지속  모니터링은 순응친화  규제결정이나 집행

에 못지 않게 요하다. 특히 규제 상집단의 낮은 순응에 한 모니

터링과 그 원인에 한 집 인 분석은 규제순응을 확보하는 데 주

요한 략으로 간주된다. 그 이유는 순응친화  규제설계  집행이 

규제 장에서의 모니터링  후속 처방안에 의해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련하여 험분석에 근거한 근법이 최근 요하게 

두되고 있는데, 이는 규제자가 불응률이 가장 높은 곳에 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집 인 조사시기  상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규제순응 모니터링에 있어서는 규제수단과 규제순응 사이의 

상 계를 규명하는 것이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모니터링

의 결과 특정한 규제방식이 실패했다고 단될 경우 규제순응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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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다각 인 수정노력이 요구된다. 즉, 규제 상집단이 처음에 규

제에 순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즉각 처벌 주의 응을 하

는 것이 아니라 설득이나 교육을 통해 규제순응을 회복시키기 한 

노력을 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규제순응 회복노력의 실

패시 이에 상응하는 제재가 엄정히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원칙 6-2 : 규제순응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규제개 에 극 반

한다.

규제순응에 한 평가는 단순히 규제순응률이란 차원을 넘어서 그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인 규제정책의 목표달성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

다. 이것이 앞에서 지 한 소  실용 , 총체   성과지향  규제순

응 략이 지향하는 근본  취지이기도 하다(Parker, 1999). 를 들어, 

규제내용이 잘못된 경우 높은 규제순응을 확보하 다 하더라도 결코 

규제목표의 달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규제집행  순응을 한 비용만을 부담하는 부정  결과가 래된다. 

따라서 규제목표의 달성이란 보다 거시  에서 규제순응의 문제를 

인식하고 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 규제순응의 효과분석 결과를 규제 향분석, 나아가서는 

규제기획기능과 연결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먼  규제 향분석

의 경우에는 규제의 강화 여부의 단과 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상규제가 과연 규제순응을 확보하 는지, 그리고 

그 결과 규제목표의 달성이 어느 정도 가능하 는지를 단하는 기

정보  자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한 규제기획기능과도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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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형성할 것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의 규제개 원회

가 규제기획기능을 부분 으로나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극 인 의미에서의 규제기획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행해지

고 있는 규제기획제도의 도입에 한 검토가 추가 으로 요구되며,6)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규제순응의 평가결과를 본 제도와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원칙 6-3 : 규제순응의 평가를 한 지표를 개발한다.

  규제순응의 평가를 해서는 무엇보다도 한 평가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규제순응 평가지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

다. 하나는 규제순응 과정에 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규제순응의 효

과에 한 것이다.

  과정평가란 규제순응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그 성공과 실패

의 원인을 체계 으로 규명하는 것으로서 규제순응 향상을 한 구체

이고 명료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수 인 작업이다. 이를 해서

는 규제순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구체  평가기 이 설정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성과평가란 규제순응 집행노력에 따른 규제

순응률의 향상 여부와 이로 인한 규제개 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규제순응률은 직 이고도 유형 인 산출(output)의 

개념이며, 규제개 의 결과란 산출에 의해 나타나는 보다 포 인 

성과(outcome)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규제순응의 산출과 성과를 측

6) 규제기획제도의 도입이 가지는 유용성  한계에 한 체 인 설명은 

김종석 외(1999:178～186)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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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는 계량  지표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들 양자의 계를 

규명하는 것은 결국 규제순응 노력이 규칙순응(rule compliance)의 범

를 뛰어 넘어 규제정책 목표의 실질  달성(substantive compliance)

에 그 기본  취지가 있다고 할 때 매우 요성을 지닌다. 그리고 이

러한 평가의 결과는 그것이 다시 규제결정  집행과정에 활용될 때

만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附  3. 行政規制基本法  施行令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 ) 이 법은 행정규제에 한 기본 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

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 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

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

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 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라 함은 국가 는 지방자치단

체가 특정한 행정목 을 실 하기 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라 함은 법률‧ 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라 함은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

된 규제와 이 법 시행후 이 법이 정한 차에 따라 규정된 규

제를 말한다. 

    4. "행정기 "이라 함은 법령등 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행정권

한을 가지는 기 과 동권한을 임 는 탁받은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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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기 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 향분석"이라 함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

회‧경제‧행정등에 미치는 제반 향을 객 이고 과학 인 방

법을 사용하여 미리 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단

하는 기 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구체  범 는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 용범 ) 

  ① 규제에 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하여는 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법원‧헌법재 소‧선거 리 원회  감사원이 행하는 사

무 

    2. 형사‧행형  보안처분에 한 사무 

    3. 국가안 보장, 국방, 외교, 통일, 조세등에 한 사무  이 법

을 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

된 규제의 등록  공표, 규제의 신설 는 강화에 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등에 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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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규제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 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 인 내용은 법률 

는 상 법령이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임한 바에 따라 

통령령‧총리령‧부령 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문 ‧기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

질상 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하여 구체 으로 범 를 정하여 

임한 경우에는 고시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 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 (규제의 원칙) 

  ①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 하고, 규

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보건과 환경등을 보호하

기 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 을 실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의 범 안에서 가장 효과 인 방법으로 객 성‧투명성  공정

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6조 (규제의 등록  공표) 

  ① 앙행정기 의 장은 소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 등

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개 원회(이하 " 원회"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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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

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

에는 계 앙행정기 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원회에 등록

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

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차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한 원칙과 심사  

제7조 (규제 향분석  자체심사) 

  ① 앙행정기 의 장은 규제를 신설 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규제 향분석을 하고 규제 향분석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목 의 실 가능성 

    3. 규제외 체수단의 존재  기존규제와의 복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5. 경쟁제한  요소의 포함여부 

    6. 규제 내용의 객 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산의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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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 차등의 정여부 

  ② 앙행정기 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 향분석의 결과

를 기 로 규제의 상‧범 ‧방법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 문가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 하여야 한다. 

  ③ 규제 향분석의 방법‧ 차와 규제 향분석서의 작성지침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① 앙행정기 의 장은 규제를 신설 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 계

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하여는 존

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최소

한의 기간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 으로 5년을 

과할 수 없다. 

  ③ 앙행정기 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

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1년 까지 제10조의 규

정에 의하여 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원회는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 앙행정기 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수렴) 앙행정기 의 장은 규제를 신설 는 강화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상 입법 고등의 방법으로 행정기 ‧민간단체‧

이해 계인‧연구기 ‧ 문가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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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심사요청) 

  ① 앙행정기 의 장은 규제를 신설 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에 하

여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에 하여야 한다. 

  ② 앙행정기 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 향분석서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견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 ‧이해 계인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11조 ( 비심사) 

  ① 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사회‧경제활동에 미치

는 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 요규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회가 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계 앙행정기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사) 

  ① 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규제라고 결정한 규

제에 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심사를 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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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원회는 계 앙행정기 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와 근거에 의하여 한 차에 따라 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원회는 제10조제2항 각호의 첨부서류  보완이 필요한 사항

에 하여는 계 앙행정기 의 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계 앙행정기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긴 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① 앙행정기 의 장은 긴 하게 규제를 신설 는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8조제3항‧제9조  제10

조의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된 규제의 긴 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규제의 신설 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계 

앙행정기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 앙행

정기 의 장은 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회에 규제 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된 규제의 긴 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계 앙행정기 의 장에게 제7조 내지 제1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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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개선권고) 

  ① 원회는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 앙행정기 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신설 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계 앙행정기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심사) 

  ① 앙행정기 의 장은 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원

회의 권고 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회에 재심사

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

심사를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

과를 계 앙행정기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에 하여 이를 

용한다.  

 제16조 (심사 차의 수) 

  ① 앙행정기 의 장은 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

설 는 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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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앙행정기 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 는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 규제에 한 

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하는 경우에도 한 같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7조 (의견제출) 

  ① 구든지 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방법  차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기존규제의 심사) 

  ① 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규제의 정비에 

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원회에서 심사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 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

원회로부터 기존규제의 정비에 한 사항을 이송받은 경우 

    3. 기타 원회가 이해 계인‧ 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

정한 기존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심사에 하여 이를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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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앙행정기 의 장은 매년 소  기존규제에 하여 이해 계인‧

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

비하여야 한다. 

  ② 앙행정기 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결과를 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원회는 매년 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는 특정한 기존규

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

의를 거쳐 앙행정기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

에 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앙행정기 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 따라 당

해 기 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앙행정기 별 규제정비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

의를 거쳐 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차에 하여는 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시행) 

  ① 앙행정기 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공표된 정부

의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하여 소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

과를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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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앙행정기 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회

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하여는 

그 기한내에 정비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정비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

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원회에 당해 기존규제의 정비

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조직정비등) 

  ① 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  산을 장

하는 계 앙행정기 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계 앙행정기 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는 산의 합리화방안

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 원회  

제23조 (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등

에 한 사항을 종합 으로 추진하기 하여 통령 소속하에 규제개

원회를 둔다.  

제24조 (기능) 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 에 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한 심사에 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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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규제개선에 한 의견수렴  처리에 한 사항 

    6. 각  행정기 의 규제개선실태에 한 검‧평가에 한 사항 

    7. 기타 원장이 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구성등) 

  ① 원회는 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에서 통령이 

하는 자가 된다. 

  ③ 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에서 통령이 하는 자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원은 체 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원 에서 국무총

리가 아닌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 원  공무원이 아닌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

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제26조 (의결정족수) 원회의 회의는 재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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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원의 신분보장) 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는 해 되지 아니한다. 

    1. 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8조 (분과 원회) 원회의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원회에 분야별로 분과 원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 ( 문 원등) 원회의 업무에 한 문 인 조사‧연구업무

를 담당하게 하기 하여 문 원과 필요한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 (조사  의견청취등) 

  ① 원회는 제24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계 행정기 에 한 설명 는 자료‧서류등의 제출 요구 

    2. 이해 계인‧참고인 는 계 공무원의 출석  의견진술 요

구 

    3. 계 행정기 등에 한 실지조사 

  ② 계 행정기 의 장은 규제의 심사등과 련하여 소속 공무원 

는 계 문가로 하여  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 ( 원회의 사무처리등) 

  ① 원회의 사무처리를 하여 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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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원회의 문 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하여 문연구기 을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 (벌칙 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원회의 원  공무원이 

아닌 원‧ 문 원  조사요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 (조직  운 )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원회의 조직‧운 등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 (규제개선 검‧평가) 

  ① 원회는 효과 인 규제의 개선을 하여 각  행정기 의 규제

운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 검하여야 한다. 

  ② 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

회의와 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회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검  평가를 

객 으로 하기 하여 련 문기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원회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검  평가 결

과 규제개선에 소극 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단되는 

경우 통령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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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규제개 백서) 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  추진상황

에 한 백서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36조 (행정지원등) 행정자치부장 은 규제 련제도를 연구하고 

원회의 운 에 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제37조 (공무원의 책임등) 

  ① 공무원이 규제개선업무를 능동 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

에 하여 당해 공무원의 행 에 고의 는 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앙행정기 의 장은 규제개선업무 추진에 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하여는 포상, 인사상 우 조치등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5368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 내에

서 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4735호 행정규제 리법은 이를 폐지

한다.

제3조 (법 시행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한 특례) 

  ① 앙행정기 의 장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갈음하여 이 법 시행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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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  규제에 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앙행정기 의 장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연차별정비계획  그 시행 결과를 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4조 (훈령‧고시등의 재검토) 

  ① 앙행정기 의 장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이 법 시행당시 시행 인 훈령‧례규‧지침‧고시등에 규

정된 규제에 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는 조례‧규

칙에 근거하 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앙행정기 의 장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는 조례‧규칙

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례규‧지침‧고시등에 규정된 이를 지

체없이 폐지하거나 계법령 는 조례‧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

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한특별조치법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

다)의 규정"으로 한다.

  제42조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통상산업부장 과 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2조제3호  "제정 는 개정"을 "개정"으로 하고, 동조제5호  "

행정규제"를 "기업활동에 한 행정규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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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심사사항  행정

규제에 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 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 원회는 당해 사

항에 하여 규제개 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회는 규제

개 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련자료와 함께 

규제개 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행정규제기본법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총무처장 "을 "행정자치부장 "으로 한다.

  ⑥내지 <34> 생략

제6조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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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통령령 제15681호, 1998.2.24]

제1장  총칙

제1조(목 ) 이 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행정규제의 범  등)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  범 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 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 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는 이와 유사한 사항

  2.허가취소‧ 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

과‧과징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하여 행정기

이 행하는 행정처분 는 감독에 한 사항

  3.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 의무‧출자 지‧명의

여 지 기타 업 등과 련하여 일정한 작  는 부작  의무

를 부과하는 사항

  4.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 (사실행

를 포함한다)에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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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 규‧고시  공고를 말한다.

제3조( 용범 )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이 법을 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사항을 말한다.

  1.병역법‧향토 비군설치법‧민방 기본법‧비상 비자원 리법에 의

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한 사항

  2.군사시설, 군사기 보호  방 산업에 한 특별조치에 한 사

항

  3.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징수에 한 사항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차) 

  ① 앙행정기 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는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한 법령등이 공포 는 발령

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

원회(이하 “ 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앙행정기 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 근거  내용

    3. 규제의 처리기

    4. 규제의 시행과 련된 하 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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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규제의 존속기한

    7. 기타 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원회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   등록서식 등에 한 구체 인 사항을 정하여 앙

행정기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한 같다.

  ④ 앙행정기 의 장은 원회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

터 30일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원회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말까지 앙행정기 별 규제사무목록 는 그 변경된 내용을 

보에 게재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한 심사

제6조(규제 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 앙행정기 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 향분

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항목별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는 강화의 필요성

      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문제발생의 원인

      나. 문제해결을 한 규제의 필요성

      다. 규제의 목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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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규제목 의 실 가능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  기타 사회  제약요소

      나. 기술수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 가능성

    3. 규제외 체수단의 존재  기존규제와의 복여부

      가. 기존규제로 체가 가능한 지 여부

      나. 규제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지 여부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복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경제‧사회  비용의 분석

      나. 규제의 경제‧사회  편익의 분석

      다. 비용‧편익의 비교  검토

    5. 경쟁제한  요소의 포함여부  

      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여부

      나. 기업활동 해요소의 포함여부

    6. 규제내용의 객 성과 명료성

      가. 규제기 과 차의 명확성‧일 성‧이해용이성

      나. 규제의 법 근거  존속기한의 타당성여부

    7. 행정기구‧인력  산의 소요

      가. 규제의 집행을 한 조직‧인력  산의 소요 단

      나. 기존조직과 인력  산으로 체가 가능한 지 여부

    8. 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 차 등의 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정성

      나. 처리기   처리 차의 정성

  ② 앙행정기 의 장은 규제 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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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경우에는 서술 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 향분석서의 작성

지침을 수립하여 앙행정기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한 같다.

  ④ 앙행정기 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 향분석서의 작

성지침에 따라 규제 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

제 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여한 국장‧과장 는 이에 상당

하는 공무원의 인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심사의 기   차) 

  ① 앙행정기 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심사

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 기   

차에 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앙행정기 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한 같다.

제8조(의견수렴의 차) 앙행정기 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 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 차

법이 정하는 차에 따라야 한다. 

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① 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 앙행정기 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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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권고 등) 

  ① 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는 강

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포함하여 계 앙행정기 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는 개선권고사항에 한 처리기한

  ② 앙행정기 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원회의 철회 는 개선권고사항에 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의 요청) 앙행정기 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

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

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2조(의견제출의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폐지 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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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서면‧모사 송‧컴퓨터통신‧구술‧ 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2. 규제의 내용‧문제   정비방안

    3. 기타 참고사항

  ② 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의견의 원활한 수를 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행정기 ‧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을 활

용할 수 있다.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앙행정기 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한 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차) 

  ① 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앙행정기 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

    3. 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 인 정비를 하여 필요하다

고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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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앙행정기 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

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 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원회가 선정한 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한 조치계획

    3. 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한 조치계획  

    4. 기타 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보에 게재하

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  통보) 앙행정기 의 장은 매

년 1월 10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년도 규제정비종합

계획의 추진실 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 원회

제17조( 원장의 직무) 원장은 각자 원회를 표하며, 원회의 

업무를 총 한다.

제18조( 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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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학이나 공인된 연구기 에서 부교수이상 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사회‧경제 련 단체의 임원 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1 이상 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

정경제부장 ‧행정자치부장 ‧산업자원부장 ‧국무조정실장‧공

정거래 원회 원장  법제처장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원

은 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한 사 검토의 총

    2. 2이상의 분과 원회에 련된 사항의 소 조정

    3. 기타 원회의 운 에 하여 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9조(회의) 

  ① 원장은 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부

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까지 각 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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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원회의 심의안건과 련이 있는 앙행정기 의 장은 원회

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 원의 회피) 원장 는 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 하

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분과 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

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 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  검토‧조정

    2. 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문 인 조사‧연구

    3. 기타 원회가 임한 사항

  ③ 분과 원회가 원회로부터 임받은 사항에 하여 심의‧의  

결한 때에는 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분과 원회의 구성, 분과 원장의 임명 기타 분과 원회의 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22조( 문 원 등)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문 원  조사요원은 계 공무원 

는 규제에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에서 국무총리인 

원장이 다른 원장과 의하여 임명 는 한다.

  ② 문 원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원회 는 분과 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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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계 행정기 의 설명요구 등) 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 행정기 에 필요한 설명 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4조(이해 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 계인‧참

고인 는 계 공무원의 출석 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회의개최일 7일 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 계인‧참고인 는 

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 계인‧참고인 는 

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

개최일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

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실지조사) 

  ① 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 행정기  

등에 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 행정기  등에 하

여 조사목 , 조사일시, 조사장소  조사자의 인 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 을 요하거나 조사목 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 행정기  등에 한 실지조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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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

다.

제26조( 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계 행정기 의 장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는 계 문가로 하여  원

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는 계 문가의 인 사항을 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문연구기 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연구기 의 지정  그 해

제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

한다.

  ② 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연구기 이 원회

의 문 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산의 범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 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원장  원과 문 원‧조사요원‧이해 계

인‧참고인  계공무원 등에 하여는 산의 범 안에서 수

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 업무와 직  련되어 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사인 원에 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

타 경비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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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운 세칙) 이 에 규정한 것 외에 원회의 운 에 하여 필

요한 사항은 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규제개선의 검‧평가 등) 

  ① 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행정기 의 규

제운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 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계 행정기 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확인‧ 검사항 

    2. 확인‧ 검일정

    3. 확인‧ 검자 인 사항

  ② 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 실태와 개

선사항을 확인‧ 검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 원회소속 직

원과 계 행정기 소속 공무원으로 합동 검반을 편성‧운

할 수 있다.

  ③ 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련 문기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산의 범 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 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제개 백서의 발간  공표) 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 백서

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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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년도말 재 정부의 규제 황

    2. 년도 정부의 규제개  추진실   그 평가

    3. 기타 규제개 에 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

지 제11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일에 한 규정) 법률 제5368호 행정규제

기본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7조 내지 제16조

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규제 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고시 등에 한 경과조치) 

  ① 이  시행 당시의 규제에 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용

하지 아니한다.

  ② 이  시행 당시 법령 는 조례‧규칙의 임에 의하여 규제에 

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법령‧조례‧규칙‧훈령‧ 규‧고시 는 

공고의 형식이 아닌 것은 이  시행후 1년이내에 법령‧조례‧

규칙이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 규‧고시 는 공고

로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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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규제의 등록에 한 경과조치) 앙행정기 의 장은 법 시행 당

시의 모든 소  기존규제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내에 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법 시행 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한 특례) 

  ① 앙행정기 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소  기존규제에 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

여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별정비계획은 1년단

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앙행정기 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차별정

비계획에 다음 각호의 규제에 한 정비계획을 우선 으로  포

함하여야 한다.

    1. 행정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2. 법 시행일  5년간 개정되지 아니한 규제

    3. 다른 규제와 복 는 경합되는 규제

    4.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하된 규제

    5. 기타 정비의 시 성이 인정되는 규제

  ③ 앙행정기 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계 문가  이해 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야 한다.

  ④ 앙행정기 의 장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부터 법 시행후 5년

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연차별정비계획의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附  4. 被規制集團 細部 調査結果

1. 規制認識度

〈부표 4-1〉 피규제집단 규제인식도 조사결과( 상별)

(단 : 명, %)

구분
총계 업주 종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인지도 계 368 100.0 143 100.0 225 100.0

(의무규정) 인지 308 83.7 131 91.6 177 78.7

비인지 60 16.3 12 9.3 48 21.3

인지도 계 308 100.0 131 100.0 177 100.0

(처벌규정) 인지 180 58.4 86 65.6 94 53.1

비인지 128 41.6 45 34.4 83 46.9

이해도 계 308 100.0 131 100.0 177 100.0

잘 알고 있음 61 19.8 39 29.8 22 12.4

략 알고 있음 187 60.7 76 58.0 111 62.7

말만 들었음 60 19.5 16 12.2 44 24.9

내용명확성 계 306 100.0 131 100.0 175 100.0

매우 명확함 46 15.0 24 18.3 22 12.6

명확함 206 67.3 86 65.6 120 68.6

별로 명확하지 않음 52 17.0 19 14.5 33 18.9

매우 명확함 2 0.7 2 1.5 - -

내용불명확 이유1) 계 46 100.0 20 100.0 26 100.0

기 , 항목 등의 

신뢰성 부족
6 13.0 5 25.0 1 3.8

직무/업종별 구분 3 6.5 2 10.0 1 3.8

업체자율시행필요 1 2.2 1 5.0 - -

홍보부족 2 4.3 2 10.0 - -

형식 18 39.1 7 35.0 11 42.3

결과미통보 2 4.3 - - 2 7.7

검사  진단항목 

추가(간염검사 등)
11 23.9 2 10.0 9 34.6

정기검진보다 

업체사후 리 필요
3 6.5 1 5.0 2 7.7

주: 무응답자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1)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응답한 상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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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2〉 피규제집단 규제인식도 조사결과(업종별)

(단 : 명, %)

구분
총계 제조가공업 식품 객업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인지도 계 368 100.0 289 100.0 79 100.0

(의무규정) 인지 308 83.7 242 83.7 66 83.5

비인지 60 16.3 47 16.3 13 16.5

인지도 계 308 100.0 242 100.0 66 100.0

(처벌규정) 인지 180 58.4 138 57.0 42 63.6

비인지 128 41.6 104 43.0 24 36.4

이해도 계 308 100.0 242 100.0 66 100.0

잘 알고 있음 61 19.8 55 22.7 6 9.1

략 알고 있음 187 60.7 146 60.3 41 62.1

말만 들었음 60 19.5 41 16.9 19 28.8

내용명확성 계 306 100.0 240 100.0 66 100.0

매우 명확함 46 15.0 38 15.8 8 12.1

명확함 206 67.3 160 66.7 46 69.7

별로 명확하지 않음 52 17.0 42 17.5 10 15.2

매우 명확함 2 0.7 - - 2 3.0

내용불명확 이유
1) 계 46 100.0 34 100.0 12 100.0

기 , 항목 등의 

신뢰성 부족
6 13.0 5 14.7 1 8.3

직무/업종별 구분 3 6.5 2 5.9 1 8.3

업체자율시행필요 1 2.2 1 2.9 - -

홍보부족 2 4.3 2 5.9 - -

형식 18 39.1 11 32.4 7 58.3

결과미통보 2 4.3 2 5.9 - -

검사  진단항목 

추가(간염검사 등)
11 23.9 9 26.5 2 16.7

정기검진보다 

업체사후 리 필요
3 6.5 2 5.9 1 8.3

주: 무응답자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1)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응답한 상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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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3〉 피규제집단 규제인식도 조사결과(세부업종별)

(단 : 명, %)

구분
총계 제조가공

식품 객

소계 휴게 일반 단란 유흥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인지도 계 368 100.0  289 100.0 79 100.0 20 100.0 20 100.0 19 100.0 20 100.0

(의무규정) 인지 308  83.7  242  83.7 66  83.5 17  85.0 19  95.0 13  68.4 17  85.0

비인지  60  16.3   47  16.3 13  16.5  3  15.0  1   5.0  6  31.6  3  15.0

인지도 계 308 100.0  242 100.0 66 100.0 17 100.0 19 100.0 13 100.0 17 100.0

(처벌규정) 인지 180  58.4  138  57.0 42  63.6 13  76.4 11  57.9  8  61.5 10  58.8

비인지 128  41.6  104  43.0 24  36.4  4  23.5  8  42.1  5  38.5  7  41.2

이해도 계 308 100.0  242 100.0 66 100.0 17 100.0 19 100.0 13 100.0 17 100.0

잘 알고 있음  61  19.8   55  22.7  6   9.1 - -  4  21.1  1   7.7  1   5.9

략 알고 있음 187  60.7  146  60.3 41  62.1 13  76.5 12  63.2  8  61.5  8  47.1

말만 들었음  60  19.5   41  16.9 19  28.8  4  23.5  3  15.8  4  30.8  8  47.1

내용명확성 계 306 100.0  240 100.0 66 100.0 17 100.0 19 100.0 13 100.0 17 100.0

매우 명확함  46  15.0   38  15.8  8  12.1  1   5.9  2  10.5  3  23.1  2  11.8

명확함 206  67.3  160  66.7 46  69.7 11  64.7 14  73.7  9  69.2 12  70.6

별로 명확하지 않음  52  17.0   42  17.5 10  15.2  3  17.6  3  15.8  1   7.7  3  17.6

매우 명확함   2   0.7   -   -  2   3.0  2  11.8 - - - - - -

내용불명확 계  46 100.0   34 100.0 12 100.0  5 100.0  3 100.0  1 100.0  3 100.0

이유
1)

기 , 항목 등의 

신뢰성 부족
  6  13.0    5  14.7  1   8.3  1  20.0 - - - - - -

직무/업종별 구분   3   6.5    2   5.9  1   8.3 - -  1  33.3 - - - -

업체자율시행필요   1   2.2    1   2.9 - - - - - - - - - -

홍보부족   2   4.3    2   5.9 - - - - - - - - - -

형식  18  39.1   11  32.4  7  58.3  3  60.0  1  33.3  1 100.0  2  66.7

결과미통보   2   4.3    2   5.9 - - - - - - - - - -

검사  진단항목 

추가(간염검사 등)
 11  23.9    9  26.5  2  16.7  1  20.0 - - - -  1  33.3

정기검진보다 

업체사후 리 필요
  3  6.5    2   5.9  1   8.3 - -  1  33.3 - - - -

주: 무응답자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하 으며,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응답한 상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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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規制認定度

〈부표 4-4〉 피규제집단의 규제인정도 조사결과

(단 : 명, %)

구분
총계 업주 종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필요성 계 308 100.0 131 100.0 177 100.0

반드시 필요함 179 58.1 72 55.0 107 60.5

어느 정도 필요함 107 34.7 43 32.8 64 36.2

별로 필요없음 18 5.8 12 9.2 6 3.4

 필요없음 4 1.3 4 3.1 - -

수 성 계 306 100.0 130 100.0 176 100.0

매우 하다 39 12.7 14 10.8 25 14.2

체로 함 206 67.3 82 63.1 124 70.5

별로 하지 않음 57 18.6 31 23.8 26 14.8

 하지 않음 4 1.3 3 2.3 1 0.6

부 사유
1) 계 61 100.0 34 100.0 27 100.0

기 , 항목등의 

신뢰성부족
6 9.8 4 11.8 2 7.4

보건증 등 이 규제 7 11.5 6 17.6 1 3.7

업체자율시행필요 3 4.9 3 8.8 - -

행정서류 리 불편 1 1.6 1 2.9 - -

형식 22 36.1 7 20.6 15 55.6

직무/업종별 구분 9 14.8 6 17.6 3 11.1

검사  진단항목 

추가(간염검사 등)
9 14.8 5 14.7 4 14.8

홍보부족 2 3.3 1 2.9 1 3.7

업체/종사자 분리 리 2 3.3 1 2.9 1 3.7

목 부합성 계 306 100.0 131 100.0 175 100.0

매우 도움이 됨 76 24.8 26 19.8 50 28.6

조  도움이 됨 169 55.2 72 55.0 97 55.4

별로 도움이 안됨 56 18.3 32 24.4 24 13.7

 도움이 안됨 5 1.6 1 0.8 4 2.3

주: 무응답자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1) 부 하다고 응답한 상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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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5〉 피규제집단 규제인정도 조사결과(업종별)

(단 : 명, %)

구분
총계 제조가공업 식품 객업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필요성 계 308 100.0 242 100.0 66 100.0

반드시 필요함 179 58.1 147 60.7 32 48.5

어느 정도 필요함 107 34.7 81 33.5 26 39.4

별로 필요없음 18 5.8 13 5.4 5 7.6

 필요없음 4 1.3 1 0.4 3 4.5

수 성 계 306 100.0 240 100.0 66 100.0

매우 하다 39 12.7 31 12.9 8 12.1

체로 함 206 67.3 165 68.8 41 62.1

별로 하지 않음 57 18.6 42 17.5 15 22.7

 하지 않음 4 1.3 2 0.8 2 3.0

부 사유
1) 계 61 100.0 44 100.0 17 100.0

기 , 항목등의 

신뢰성부족
6 9.8 3 6.8 3 17.6

보건증 등 이 규제 7 11.5 7 15.9 - -

업체자율시행필요 3 4.9 2 4.5 1 5.9

행정서류 리 불편 1 1.6 1 2.3 - -

형식 22 36.1 16 36.4 6 35.3

직무/업종별 구분 9 14.8 5 11.4 4 23.5

검사  진단항목 

추가(간염검사 등)
9 14.8 7 15.9 2 11.8

홍보부족 2 3.3 2 4.5 - -

업체/종사자 분리 리 2 3.3 1 2.3 1 5.9

목 부합성 계 306 100.0 240 100.0 66 100.0

매우 도움이 됨 76 24.8 60 25.0 16 24.2

조  도움이 됨 169 55.2 141 58.8 28 42.4

별로 도움이 안됨 56 18.3 37 15.4 19 28.8

 도움이 안됨 5 1.6 2 0.8 3 4.5

주: 무응답자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1) 부 하다고 응답한 상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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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6〉 피규제집단 규제인정도 조사결과(세부업종별)

(단 : 명, %)

구분
총계 제조가공

식품 객

소계 휴게 일반 단란 유흥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필요성 계 308 100.0 242 100.0 66 100.0 17 100.0 19 100.0 13 100.0 17 100.0

반드시 필요함 179 58.1 147 60.7 32 48.5 7 41.2 10 52.6 6 46.2 9 52.9

어느 정도 필요함 107 34.7 81 33.5 26 39.4 6 35.3 7 36.8 5 38.5 8 47.1

별로 필요없음 18 5.8 13 5.4 5 7.6 2 11.8 2 10.5 1 7.7 - -

 필요없음 4 1.3 1 0.4 3 4.5 2 11.8 - - 1 7.7 - -

수 성 계 306 100.0 240 100.0 66 100.0 17 100.0 19 100.0 13 100.0 17 100.0

매우 하다 39 12.7 31 12.9 8 12.1 1 5.9 2 10.5 5 38.5 - -

체로 함 206 67.3 165 68.8 41 62.1 10 58.8 12 63.2 5 38.5 14 82.4

별로 하지 않음 57 18.6 42 17.5 15 22.7 4 23.5 5 26.3 3 23.1 3 17.6

 하지 않음 4 1.3 2 0.8 2 3.0 2 11.8 - - - - - -

부 사유1) 계 61 100.0 44 100.0 17 100.0 6 100.0 5 100.0 3 100.0 3 100.0

기 , 항목등의 

신뢰성부족
6 9.8 3 6.8 3 17.6 1 16.7 1 20.0 - - 1 33.3

보건증 등 이 규제 7 11.5 7 15.9 - - - - - - - - - -

업체자율시행필요 3 4.9 2 4.5 1 5.9 - - - - 1 33.3 - -

행정서류 리 불편 1 1.6 1 2.3 - - - - - - - - - -

형식 22 36.1 16 36.4 6 35.3 1 16.7 3 60.0 1 33.3 1 33.3

직무/업종별 구분 9 14.8 5 11.4 4 23.5 3 50.0 1 20.0 - - - -

검사  진단항목 

추가(간염검사 등)
9 14.8 7 15.9 2 11.8 1 16.7 - - - - 1 33.3

홍보부족 2 3.3 2 4.5 - - - - - - - - - -

업체/종사자분리 리 2 3.3 1 2.3 1 5.9 - - - - 1 33.3 - -

목 부합성 계 306 100.0 240 100.0 66 100.0 17 100.0 19 100.0 13 100.0 17 100.0

매우 도움이 됨 76 24.8 60 25.0 16 24.2 2 11.8 6 31.6 4 30.8 4 23.5

조  도움이 됨 169 55.2 141 58.8 28 42.4 10 58.8 7 36.8 5 38.5 6 35.3

별로 도움이 안됨 56 18.3 37 15.4 19 28.8 5 29.4 5 26.3 3 23.1 6 35.3

 도움이 안됨 5 1.6 2 0.8 3 4.5 - - 1 5.3 1 7.7 1 5.9

주: 무응답자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1) 부 하다고 응답한 상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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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規制遵守度

〈부표 4-7〉 피규제집단 규제 수율 조사결과( 상별)

(단 : 명, %)

구분
총계 업주 종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수율
1) 계 308 100.0 131 100.0 177 100.0

매우 잘지킴 262 85.1 115 87.8 147 83.1

체로 잘 지킴 39 12.7 15 11.5 24 13.6

별로 잘 지키지 않음 6 1.9 1 0.8 5 2.8

매우 잘 지키지 않음 1 0.3 - - 1 0.6

미 수 이유
2) 계 6 100.0 1 100.0 5 100.0

타부처 련 검진 실시 1 16.7 1 100.0 - -

입사 기라서 미검진 1 16.7 - - 1 20.0

장기근속시 불필요 2 33.3 - - 2 40.0

바빠서 2 33.3 - - 2 40.0

벌칙부과 계 308 100.0 131 100.0 177 100.0

정성 강화 59 19.2 26 19.8 33 18.6

재수 유지 180 58.4 70 53.4 110 62.1

완화 69 22.4 35 26.7 34 19.2

주: 무응답자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1) 업주  종사원이 실제 경험한 규제 수율임.

   2) 잘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상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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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8〉 피규제집단 규제 수율 조사결과(업종별)

(단 : 명, %)

구분
총계 제조가공업 식품 객업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수율
1) 계 308 100.0 242 100.0 66 100.0

매우 잘지킴 262 85.1 214 88.4 48 72.7

체로 잘 지킴 39 12.7 25 10.3 14 21.2

별로 잘 지키지 않음 6 1.9 2 0.8 4 6.1

매우 잘 지키지 않음 1 0.3 1 0.4 - -

미 수 이유
2) 계 6 100.0 2 100.0 4 100.0

타부처 련 검진 실시 1 16.7 1 50.0 - -

입사 기라서 미검진 1 16.7 - - 1 25.0

장기근속시 불필요 2 33.3 1 50.0 1 25.0

바빠서 2 33.3 - - 2 50.0

벌칙부과 계 308 100.0 242 100.0 66 100.0

정성 강화 59 19.2 54 22.3 5 7.6

재수 유지 180 58.4 140 57.9 40 60.6

완화 69 22.4 48 19.8 21 31.8

주: 무응답자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1) 업주  종사원이 실제 경험한 규제 수율임.

   2) 잘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상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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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9〉 피규제집단 규제 수율 조사결과(세부업종별)

(단 : 명, %)

구분
총계

제조

가공

식품 객

소계 휴게 일반 단란 유흥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수율
1) 계 308 100.0 242 100.0 66 100.0 17 100.0 19 100.0 13 100.0 17 100.0

매우 잘지킴 262 85.1 214 88.4 48 72.7 13 76.5 14 73.7 11 84.6 10 58.8

체로 잘 지킴 39 12.7 25 10.3 14 21.2 4 23.5 4 21.1 1 7.7 5 29.4

별로 잘 지키지 않음 6 1.9 2 0.8 4 6.1 - - 1 5.3 1 7.7 2 11.8

매우 잘 지키지 않음 1 0.3 1 0.4 - - - - - - - - - -

미 수 이유
2) 계 6 100.0 2 100.0 4 100.0 - - 1 100.0 1 100.0 2 100.0

타부처 련 검진실시 1 16.7 1 50.0 - - - - - - - - - -

입사 기라서 미검진 1 16.7 - - 1 25.0 - - 1 100.0 - - 1 50.0

장기근속시 불필요 2 33.3 1 50.0 1 25.0 - - - - 1 100.0 1 50.0

바빠서 2 33.3 - - 2 50.0 - - - - - - - -

벌칙부과 계 308 100.0 242 100.0 66 100.0 17 100.0 19 100.0 13 100.0 17 100.0

정성 강화 59 19.2 54 22.3 5 7.6 - - - - 2 15.4 3 17.6

재수 유지 180 58.4 140 57.9 40 60.6 11 64.7 12 63.2 6 46.2 11 64.7

완화 69 22.4 48 19.8 21 31.8 6 35.3 7 36.8 5 38.5 3 17.6

주: 무응답자  불성실 응답자는 제외함. 

   1) 업주  종사원이 실제 경험한 규제 수율임.

   2) 잘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상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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